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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1970년대부터 집중 건설된 우리나라의 인프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중대형 SOC의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을 살펴보면 저수지가 96%로 가장 높으며, 댐이 

45%, 철도가 37%, 항만이 23% 등으로 노후화도가 높은 상황임.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중대형 SOC에서는 최근 5년간 노후인프라 손상이나 붕괴 등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

았으나, 급속한 노후화로 인해 관리 예산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2013년부터 노후 

인프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을 대상으로 노후 인프라 대응 체계를 분석

하여, 우리나라의 노후 인프라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

고자 함.

￭ 2012년에 발생한 사사고 터널 사고를 계기로 일본 국토교통성과 지자체는 노후 인프라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함.

- 일본의 공공인프라는 1955년부터 1970년까지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정비되었음. 그 결과, 

1964년 도쿄 올림픽 이후에 건설된 수도고속 1호선 등 고도경제성장기 이후에 건설된 대

량의 인프라에서 동시에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앞으로 20년간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는 시설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일본의 공공공사 유지보수 시장은 약 4~5조 엔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공공공사에

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 15%에서 2018년 40%까지 증가하여, 중요성이 매우 높아

진 상황임.

￭ 일본 정부의 인프라 대응 체계는 수평적으로 중앙부처의 인프라와 지자체의 인프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직적으로는 국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개별시설의 3단 

구조로 구분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 내각관방은 2030년까지 적용되는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가 통일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노후 인프라를 대응하기 위한 장기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프라 소관

자 및 인프라 관리자가 하위 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형태와 내용을 담아야 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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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는 앞서 작성된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 정도의 계획기간을 가지는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자신이 소관하는 인프라에 대한 대응 계획기간과 대

상 시설의 현황과 과제, 중장기적인 비용 검토 등을 정리함. 한편 지자체들은 총무성의 지

침에 따라 5년 정도 계획기간을 가지는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행동계획)」을 수립함.

- 인프라 관리자는 각 상위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가 작성한 5년간의 행동계획에 따라 「개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시설에 대한 계획기간, 대책 우선순

위 및 상태, 대책 실시시기,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국가 인프라 관리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정책의 방향성은 내각관방, 중앙부처 및 지자

체, 인프라 관리자로 전달되는 Top-Down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구체적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은 Bottom-Up 방식으로 전달되는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음.

- 일본은 인프라 사용자의 규모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해당 인프라가 위치한 

지역에서의 2~30년 뒤 인구 변화를 먼저 예상하고 이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임. 

이는 과거 버블시기에 이루어졌던 수요 대비 과대한 인프라 투자의 결과로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유지보수비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일관된 국가 인프라 관리정책 수립과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인프라 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필요함. 

-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기반시설관리기본법」에 의해 우리의 인프라 관리 거버넌스는 기반

시설관리위원회,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됨. 기반시설 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기

반시설관리위원회가 비상설조직으로 구성·운영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인

프라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할 구심점이 미흡한 상태임. 따라서 일관된 국가 인프라 관리정

책 수립과 이행력 제고를 위해 기반시설위원회의 상설조직화가 절대 필요함. 

- 우리의 인프라 관리계획은 기반시설관리기본계획(국토교통부)-관리계획(중앙부처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인프라 관리자가 수립하는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는 상

태임. 따라서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관리주체가 1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여 ‘기본계획-관리계획-실행계획’으로 이어지는 입체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 등 미래를 내다 본 계획 수립과 안정적 재원 마련이 전제되어야만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노후 인프라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인구구조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

고 있어 인프라 사용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소요 재원 마련에도 한계에 부딪칠 소지가 

높음.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인구구조에 맞는 인프라 투자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

합된 안정적 재원 마련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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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우리나라의 인프라 정비

 인프라(Social Overhead Capital, SOC)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이라고도 불

리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기획재정부 2016)」에서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주로 학교, 병원, 상・하수 처리 등의 생활 기반과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통신시

설 등의 산업 기반이 있음. 인프라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

로서 국민의 삶과 안전,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침. 

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은 시대적 과제의 변화에 맞추어 그 중점을 바꾸어 왔음. 산업

화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부족한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기에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 및 확충이 중요했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지역균형 개발, 생활환경 개선 

및 환경보호 등과 같이 사회 정책적 가치가 더욱 강조되었음.

- 6.25전쟁을 통해 많은 사회간접자본이 파괴되었고, 1950년대에는 산업화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음. 

 전후 정부는 원조 자금을 활용하여 사회간접자본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음. 

 1960년대에는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진행된 시기로, 정부는 전력과 교통 등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에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1967~1971년)에는 인프라 성장률이 12.6%에 달함. 

 1970년대부터는 국토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으며,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이 건설되었고, 소양강댐, 팔당댐 등의 다목적 댐도 건설됨.

- 정부는 1990년대 이후로 10여 년 동안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킴. 이에 대한 개략적인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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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사회기반시설의 여러 부문에서 과잉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논의가 진

행됨(강대창 2006).

- 노무현 정부의 2004년~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기획예산처 2004)에서는 그간 과

감한 재정투자로 시설이 상당 수준 확충되었다고 평가하며, 투자규모는 증가시키되, 

증가율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밝힘.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이명박 정부

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아래 표1과 같이 약 25조 원 규모로 유지

함. 2016년 9월 정부에서 발행한 2016년~2020년 국가재정운영계획(기획예산처 

2016)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 18.5조원 까지 매년 평균 6%씩 줄일 예정이며, 줄

어든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민간투자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대

변되는 민간투자는 최대치였던 2007년의 11조 원 이래로 계속하락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 4조 원에 그치고 있음.

유형 SOC 분야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추이 계획

공공

합계 20.5 25.4 25.1 24.4 23.1 25.0 23.7 26.1 23.7 21.8 20.3 19.3 18.5

도로 8.1 9.6 8.0 7.4 7.8 9.2 8.5 9.4 8.3 7.4 6.7 6.3 6.3

철도/도시철도 5.3 6.4 5.3 5.4 6.1 6.9 6.8 8.2 7.5 6.8 6.4 5.8 5.7

해운항만 2.0 2.1 1.9 1.6 1.6 1.5 1.5 1.7 1.8 1.7 1.5 1.5 1.4

항공공항 0.2 0.1 0.1 0.1 0.1 0.1 0.1 0.1 0.2 0.1 2.2 2.3 2.4

물류 및 기타 1.5 2.2 2.2 2.2 1.9 1.9 2.0 2.0 2.0 2.2 2.0 2.0 2.0

수자원 1.6 2.8 5.1 5.0 2.9 2.8 2.4 2.5 2.1 1.9 1.8 2.1 1.7

지역 및 도시 1.0 1.4 1.6 1.6 1.7 1.6 1.5 1.4 1.1 1.2 1.3 1.1 0.9

산업단지 0.7 0.9 0.9 1.0 1.0 1.0 0.9 0.9 0.6 0.5 0.4 0.3 0.2

민간

합계 10 9 8 5 5 4 3 4 - - - - -

BTO 7 4 3 3 4 2 1 2 - - - - -

BTL 3 5 5 1 2 2 1 2 - - - - -

자료: 재정통계(2017), e-나라지표(2017)

<표 Ⅰ-1> 공공 및 민간의 SOC분야 부문별 예산 추이와 계획(2008년~2020년)          

(단위: 조 원)

2) 국내 노후 인프라의 상황

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중대형 SOC의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을 살펴보면 저수지가 96%로 가장 높으며, 댐

이 45%, 철도가 37%, 항만이 23% 등으로 노후화도가 높은 상황임. 지속적인 유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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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중대형 SOC에서는 최근 5년간 노후인프라 손상이나 붕괴 등의 대형 사고가 발

생하지 않았으나, 급속한 노후화로 인해 관리 예산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19).

<그림Ⅰ-1> 중대형 SOC의 노후화 현황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

- 지하시설물의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을 살펴보면 통신구가 37%, 공동구가 25%, 하

수관로가 23%로 높은 반면, 이외의 상수관로, 가스관, 열수송관, 송유관, 전력구는 

10% 전후로 높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가스관, 열수송관 등 지하관로는 관로 손상 

및 장기사용에 따른 누수, 누출 등의 사고, 통신구 등 지하구는 구내 화재사고 및 구조

물 파손을 대비할 필요가 있음(관계부처 합동 2019).

<그림Ⅰ-2> 지하시설물의 노후화 현황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

 우리나라의 인프라 관리체계는 다양한 개별법과 특별법, 기본법이 조합되어 있으며, 이

를 바탕으로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도로·철도·항만 등 중대형 SOC와 급·배수관을 제외한 상수도, 공동구는 「시설물안

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관리·감독되고 있음.

-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수(급·배수관)·하수도, 가스관, 송유

관, 열수송관 및 전력구, 통신구는 개별법에 따라 관리·감독되고 있음.



4

Ⅰ

연
구
의
 배
경
 및
 목
적

 중대형 SOC, 상·하수도, 공동구는 공공(국가·지자체·공공기관), 그 외 지하시설물은 민

간 사업자와 일부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음.

- 통신구(KT), 도시가스(소매)는 100% 민간이 유지관리 담당하고 있음.

구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교통
일반도로,
항만·어항

고속도로(도공), 철도(철도공단), 
항만(항만공사), 공항(공항공사)

민자도로(17개 업체)

방재 시군저수지, 하천
댐(수공·한수원), 

저수지(농어촌공사)
-

지하관로
상수도, 하수도, 송유관(3%, 

공군), 열수송관
(6%, 서울·부산)  

광역상수도(수공), 
송유관(2%, 석유공사)

가스관(10%, 가스공사), 
열수송관(52%, 지역난방공사 

등)

송유관(95%, 송유관공사 등), 
가스관(90%, 34개 업체), 
열수송관(42%, GS파워 등 

33개)

지하구 공동구 전력구(한전) 통신구(KT)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

<표 Ⅰ-2> 기반시설별 주요 관리주체

 2018년 12월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송유설비, 하천, 저수지(댐 포함), 하수도의 15종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지

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자체는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위해 종합시책 수립 · 시행, 기반시설 유지관리·성능개선 예산확보, 중기재정

계획 반영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국가 · 지자체 시책에 협력, 유지관리 · 성능개선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림Ⅰ-3> 기반시설 유지관리 관련 법 간의 관계

자료 : 국토교통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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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은 관리주체와 관리감독기관의 이원화 체계를 가지고 있

음.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관리주체는 관리감독기관이 소속 중앙행

정기관이 되며, 기타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이 소재한 지자체가 됨.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 노후 인프라를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직접적인 수요자인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짐. 건설산업의 측면에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점검, 

진단 및 보수하거나, 보강, 재건설하는 시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주택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음. 또한 인프라는 국가 경쟁력에도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품질 좋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확충되면 제조업과 같은 타 산업에서도 생산 및 물류비용이 감소하

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2013년부터 노후 인프라 문제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을 대상으로 노후 인프라 대응 체계를 정리하고, 정책

적 시사점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노후 인프라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서 참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연구의 방법

 상기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으로 수행함.

- 기존 연구문헌 및 내각부와 국토교통성 자료에 기초하여 일본의 인프라 정비의 역사

와 관련법을 정리함. 국토교통성의 자료에 기초하여 인프라의 노후화 상황과 공공공

사 유지보수공사의 시장 규모를 파악함. 또한 일본의 인프라 노후화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었던 사사고 터널 사고에 대하여 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 현지 

언론기사를 조사하여 사고 경위와 책임 구조를 정리함. 일본 공공에서 인프라 유지보

수와 관련된 발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오사카 부의 인프라 점검 업무위탁 발주와 

인프라 보수 수선공사 발주체계를 살펴보고, 실제 2020년 발주된 입찰공고를 분석함.

- 노후 인프라에 대해서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대응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중앙정부는 제3장에서, 지방정부는 제4장에서 정리함. 이때, 중앙정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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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레벨은 모든 부처를 통합하는 내각부 자료를, 하위 레벨은 개별 중앙부처가 작성하

는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을 분석함. 국토교통성 킨키지방정비국 터널 개별

시설계획을 통해 중앙부처의 인프라 장수명화계획(행동계획)에 따라 개별시설 관리자

가 작성하는 개별시설계획을 분석함. 

- 지방정부의 가장 상위 레벨은 총무성이 관리·감독하고 있으므로, 총무성의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수립지침을 검토함. 총무성의 수립지침에 기초하여 각 지자체는 자신들

의 모든 인프라에 대한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므로, 오사카부와 도쿄도 고

오토구의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 사례를 분석함. 지방정부의 최하위 레벨은 지자체의 

관리자가 작성하는 개별시설계획임. 개별시설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오사카 시

의 공동구 개별시설계획과 후쿠오카현 오고리시의 개별시설계획 사례를 조사함. 

<그림Ⅰ-4> 연구의 구조

자료 :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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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 인프라의 현황

1. 인프라 정비의 역사

1) 인프라 정비 현황

 일본의 공공 인프라는 195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여 5~60년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건설됨. 최초로 공공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정비된 

것은 1955년부터 도쿄 올림픽(1964년)을 거쳐 1970년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에는 전후 

복구가 중심임. 이 시기에는 일본의 3대 대도시(도쿄, 오사카, 나고야)를 중심으로 신칸

센(고속철도)을 비롯한 교통 인프라가 빠르게 정비되었음(조재용 2017).

분류 정비수준지표 단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도로 도로정비율 % - - - - 61 56 55 55 55.5 59.8 65.8

도로 간선도로공용연장 ㎞ - - - - - - 5074 6567 7843 8839 9855

철도 혼잡율(도쿄권) % - - - 221 214 212 203 192 176 170 166

철도 신칸센 노선길이 ㎞ - 553 553 1177 1177 2033 2012 1835 1953 2176 2388

항만 안벽길이 ㎞ - - - 4.8 5.2 6.1 7.7 10.9 16.4 22.5 24.8

공항 공항 활주로 길이 ㎞ - - 93.4 123.3 139.2 149.8 164.7 181.5 198.9 215.6 232.1

하수도 오수처리인구보급율 % - 8 16 23 30 36 44 54 71 80.9 86.9

폐기물 쓰레기감량처리율 % - - - - - - 80.1 88.5 94.1 97.1 98.5

수도 인구보급율 % 53 69 81 88 92 93 94.7 95.8 96.6 97.2 97.5

도시공원 주민1인당 면적 ㎡/인 - - 2.7 3.4 4.1 5.1 6.0 7.1 8.1 9.1 9.8

주택 1호당 바닥면적 ㎡/호 - 73 74 77 80 86 89 91.9 92.4 94.9 94.1

치수 범람 방어율 % - - 24 28 32 38 43 51 52 59.7 61.5

농업 논 정비율 % - 2.4 7.8 19.4 - 35.4 - 51.2 57.4 60.5 62.1

자료 : 内閣府政策統括官(2012)

<표 Ⅱ-1> 일본 사회자본 정비수준의 추이

 고도경제 성장기를 거쳐 1980년대에는 이미 서양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가 확보됨. 

1990년대 이후 인프라의 투자는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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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이후의 후속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이 시기의 인프라 투자는 지방 중소

형 도시에 집중되었으며 인프라 정비지표가 크게 향상되었음(조재용 2017).

 2000년대 들어와서는 공공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고도경

제성장기에 구축한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새로운 인프라 건설보다 기존

의 인프라가 담당하던 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2) 인프라 정비 정책 – 제4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토교통성이 도로, 항만, 하수도, 공항, 치수 등의 분야

별로 5개년, 7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인프라 정비를 진행하였음. 2003년 이러한 각 분야

별 계획이 통합되는 형태로,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으로 일원화 됨. 

도로정비
5개년계획

항만정비
7개년계획

하수도정비
7개년계획

공항정비
7개년계획

치수사업
7개년계획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으로통합

(15~20년도)

<그림Ⅱ-1>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

자료 : 内閣府政策統括官(2012)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이란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2003년 법률 제20호)에 기초하여 

사회자본정비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임. 도로, 교통

안전시설, 철도, 공항, 항만, 도로표식, 공원・녹지, 하수도, 하천, 사방에 관한 사업을 

일원화하여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제1차 계획(2003

년~2007년), 제2차 계획(2008년~2012년), 제3차 계획(2012년~2016년)이 수립되었

고, 현재는 2015년도부터 2020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제4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国
土交通省 2015)을 운용하고 있음. 여기에는 계획기간 동안 사회자본정비사업의 중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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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중점목표 달성을 위하여 실시해야만 하는 사회자본정비사업의 개요가 포함됨.

- 일본의 인프라 정비는 ①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고, ② 거대 지진이 예상되는 등 재해

에 취약하며, ③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의 피폐가 진행되고 있으며, ④ 심각한 국제 경

쟁에 놓여 있는 4가지 구조적 과제를 가지고 있음.

- 제4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에서는 4가지 구조적 과제에 대응한 4가지 중점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13개의 정책 패키지를 설정하였음.

중점목표 정책 패키지

중점목표1
사회자본의 전략적인 

유지관리・갱신을 수행

1-1 유지관리 사이클의 구축을 통해 안전・안심 확보와 생애주기 비용의 저감 및 평준화

1-2 유지관리 기술의 향상과 유지관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점목표2
재해특성과 지역의 취약점에 

따른 재해 리스크를 저감

2-1 거대 지진・쓰나미와 대규모 폭발의 리스크 감소

2-2 극심화하는 기상재해에 의한 리스크 감소

2-3 재해 발생시의 리스크 저감을 위한 위기관리대책의 강화

2-4 육・해・공의 교통안전 확보

중점목표3
인구감소・고령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형성

3-1 지역생활서비스의 유지・향상을 위한 컴팩트 시티 형성

3-2 안심하고 생활・이동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유니버설 디자인의 추진)

3-3 아름다운 경관・좋은 환경의 형성과 건전한 물 순환 유지 및 회복

3-4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

중점목표4
민간투자를 촉발하고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기반을 강화

4-1 대도시권의 국제경쟁력 강화

4-2 지방의 산업・관광투자를 촉발하는 도시・지역 만들기의 추진

4-3 일본의 뛰어난 인프라 시스템의 해외 수출

자료 : 国土交通省(2015)

<표 Ⅱ-2> 사회자본정비관계의 중점목표와 정책 패키지

3) 인프라 유지관리에 관한 법제도

 일본의 인프라는 유지관리에 관련한 별도의 기본법 및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인

프라 별 개별법에 기초하여 관리되고 있음.

- 법 간의 중복, 모순을 막기 위하여 개별법의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별법을 넘어

서는 내용에 대해서만 내각관방 고시로 추진함.

- 도로, 하천, 사방, 항만, 하수도, 공항, 철도, 상수도의 시설관리에 관한 법령, 기준・
매뉴얼은 다음 <표 Ⅱ-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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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개정일 등 법률, 고시, 기준류 명칭 발행인

도로

2013. 6 도로법 -

2013. 8 도로법시행령 -

2014. 3 도로법시행규칙 -

2014. 7 2014년 국토교통성고시 제426호 국토교통성

2014. 6 (교량)교량정기점검요령 국토교통성

2014. 6 (터널)도로터널정기정검요령 국토교통성

하천

2014.6 하천법 -

2013.12 하천법시행령 -

2013.12 하천법시행규칙 -

2012. 5 (제방)제방등하천관리시설 및 하도의 점검요령 국토교통성

2012. 5 (제방)갑문등구조물주변제방상세점검요령 국토교통성

2015. 3 (제방) 하천사방기술기준유지관리편 국토교통성

2014. 3 (제방)중소하천의 제방 등 하천관리시설 및 하도의 점검요령 국토교통성

1986. 5 (댐)댐구조물관리기준 일본대형댐회의

2002. 2 (댐)댐정기검사 절차서 국토교통성

2013. 10 (댐) 댐종합점검실시요령 국토교통성

2014. 4 (댐) 하천사방기술기준유지관리편 국토교통성

2008. 6 (배수장)배수기장설비점검,정비지침 국토교통성

2008. 3 (배수장)하천펌프시설점검,정비,갱신검토매뉴얼 국토교통성

상수도 2014. 2 수도시설의 기술적 기준을 정하는 성령 국토교통성

하수도

2014. 6 하수도법 -

2012. 5 하수도법시행령 -

2014. 9 하수도유지관리지침 일본하수도협회

2013. 6 하수도관로시설의 점검조사 매뉴얼 일본하수도협회

항만

2014. 6 항만법 -

2013. 9 항만시설의 기술상 기준을 정하는 성령 -

2014. 3 기술기준대상시설의 유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고시 -

2014. 7 항만시설의 점검진단 가이드라인 국토교통성

2015. 4 항만시설의 유지관리계획수립 가이드라인 국토교통성

2007. 10 항만시설의 유지관리기술 매뉴얼 (재)기술연구센터

2008. 12 항만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작성 절차 (재)항만공항건설기술서비스센터

사방 2014. 9 사방관계시설 점검요령 국토교통성

공항

2014. 6 항공법 -

2014. 10 항공법시행규칙 -

2003. 12 (기본시설)공항토목시설관리규정 국토교통성

2014. 4 (기본시설)공항내시설 유지관리 지침 국토교통성

철도

2006. 3 철도영업법 -

2012. 7 철도에 관한 기술상 기준을 정하는 성령 -

2012. 7 시설 및 차량 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

2007. 1 철도구조물 유지관리표준 국토교통성

자료 : 公益社団法人土木学会(2015)

<표 Ⅱ-3> 시설관리에 관한 각종법령, 기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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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프라 정비 및 관리 주체

 인프라의 정비주체는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독립행정법인 및 민간기업 등이 있으며, 

인프라 특징에 따라 역할이 분담되어 있음,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기본적

으로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회자본의 정비는 지방이, 편익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사회자

본의 정비는 국가가 주체가 되고 있음.

-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인프라의 특성을 감안하면 그 정비를 시장경제원

리에 맞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공적 주체가 정비하는 것이 일반적임. 각 

분야의 정비주체에 대해서는 각 시대의 경제사회적 요청에 따라 정책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전기통신과 철도 분야는 적절하고, 공평하고, 안정적인 서비

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인허가제도의 법령에 따라 일정 정도의 공공 관여 하에 민간

주체에 의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공적 주체가 정비 주체가 되는 인프라도 민간의 자금과 능력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PFI방식 등으로 기획 및 유지관리 등

을 포함하여 민간주체에 의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2011년도에는 「민간자금 등

의 활용을 통한 공공시설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PFI법)」의 개정에 따라 대상 시설

의 확대와 공공시설의 운영권 도입 등이 이루어져, 보다 민간의 활용을 촉진하게 됨.

대분류 소분류 정비주체 주요근거법

도로

일반도로 - 국도 국가, 도도후현, 정령시 도로법

일반도로-도도부현도 도도후현, 정령시 도로법

일반도로-시정촌도 시정촌 도로법

유료도로 각 고속도로주식회사, 지방도로공사 도로정비특별조치법

항공 공항

국가, 지방공공단체, 
나리타국제공항주식회사, 
칸사이국제공항주식회사, 
츄부국제공항주식회사

공항법, 
나리타공항주식회사법, 
칸사이국제공항주식회사

법, 츄부국제공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 철도
민간사업자, 

(독)철도건설운송시설정비지원기구
철도사업법, 

전국신칸센철도정비법

공공임대주택 공영주택 지방공공단체 공영주택법

수도 수도 시정촌 수도법

하수도 하수도 도도후현, 시정촌 하수도법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시정촌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산업폐기물 민간사업자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표 Ⅱ-4> 주요 사회자본 정비주체 및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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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본의 정비비용은 정비 주체와 관련된 주체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임. 또한 공공사업에 관한 국가의 부담에 대해서는 각종 법령에 따라 직할사업, 보조사업

의 부담률이 각 사업별로 정해져 있음. 부담률에 대해서는 국가의 시책으로서 사업의 중

요성, 긴급성, 사업의 특성 및 규모, 수익의 범위, 동종사업의 보조율과의 밸런스를 종합

적으로 감안하여 적절한 비율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2010년 6월 발표된 “지역

주권전략”에서 기초지자체의 권한 이양, 조건부 보조금의 일괄교부금화, 직할사업 부담

금제도의 재검토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보조금 제도에 관해서 2010년도에 국토교통성에서는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이,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산어촌지역정비교부금”이 만들어졌으며, 2011년도에는  모든 

정부부처의 보조금을 통합하는 “지역자주전략종합교부금”이 만들어졌음.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개별 사업 별 보조금 제도가 지방공공단체로서 자유도가 높고, 독창성을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교부금 제도로 바뀌고 있음. 또한 직할사업부담금제도에 대해

도시공원
지방공공단체 설치 지방공공단체 도시공원법

국가 설치 국가 도시공원법

문교 학교
국가, 도도후현, 시정촌,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공립대학법인
학교교육법

치수

1급 하천 국가, 도도후현, 정령시 하천법

2급 하천 도도후현, 정령시 하천법

준용 하천 시정촌 하천법

사방 국가, 도도후현, 시정촌 사방법, 산사태방지법

치산 국가, 도도후현 삼림법, 산사태방지법

해안 해안 국가, 도도후현, 시정촌 해안법

농림어업

농업기반 국가, 도도후현, 시정촌 토지개량법

임도, 조림 국가, 도도후현, 시정촌 삼림법

어항, 연안어장정비 국가, 지방공공단체 어항어장정비법

후생복지

의료시설-보건소
도도후현, 정령시, 국가, 도도후현, 

시정촌, 의료법인
지역보건법

의료시설-병원
도도후현, 정령시, 국가, 도도후현, 

시정촌, 의료법인
의료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도도후현, 시정촌, 사회복지법인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자자립지원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지적장애자복지법

전기통신 전기통신 민간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자연공원
국립공원 국가 자연공원법

국정공원 도도부현 자연공원법

자료 : 内閣府政策統括官(2012)



13

일
본
 정
부
의
 노
후
 인
프
라
 대
응
 체
계
 및
 시
사
점

서는 2010년도에 사무비에 관한 것, 2011년도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것이 폐지되어, 

지방의 부담이 감소하였음.

- 사회자본정비에 필요한 재원은 다른 행정 분야와 마찬가지로 조세, 공채 채권, 재정투

자자금 및 민간자금을 통해 충당되고 있음. 사회자본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공채 채권에 대해서는 재정법 제4조에 따라 인정된 건설공채채권으로 특별법의 제정

이 필요 없이 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그림Ⅱ-2> 주요 공공사업비의 비용부담 구성

자료 : 内閣府政策統括官(2012)

4) 국가와 지방의 공공사업 투자

 국가 공공사업관계비1)의 예산 추이는 <그림 Ⅱ-3>과 같으며, 각 시대의 경기 동향과 재

정사정을 반영하고 있음(国土交通省 2020).

- 1974년 ~ 75년에는 오일쇼크로 인한 인플레 억제를 위하여 총수요억제책이 적용되

었으며, 이에 따라 공공사업 집행이 억제되었음. 1976 ~ 79년에는 국제수지 흑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 확대 요청이 강해졌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20%를 넘는 

증가가 나타났음(国土交通省 2020).

 1978년 2차 오일쇼크 이후 1980년대의 공공사업관계비는 세금지출억제 기조에 따라 7

조 엔 규모에서 유지됨. 1990년대에 들어서는 버블 경제의 붕괴와 엔고에 의한 경제정세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대응책으로써 활용되어 크게 증가하였음. 특히 1995년의 한

신・아와지 대지진 복구대책을 위하여 적극적인 공공투자가 이루어져 1998년에는 14.9

1) 국가 공공사업관계비는 크게 치산치수대책사업비, 도로정비사업비, 항만공항철도등 정비사업비, 주택도시환경

정비사업비, 공원수도폐기물처리등 시설 정비비, 농림수산기반정비사업비, 사회자본종합정비사업비, 추진비 및 

공공토목시설의 재해복구사업비로 구분되며, 내각부소관, 후생노동성소관, 농림수산성소관, 경제산업성소관, 

국토교통성 소관, 환경성 소관으로 예산이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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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엔으로 최대 규모의 공공사업을 기록하였음(国土交通省 2020). 

- 2000년대에 들어서 내각에서는 구조개혁과 경제재정의 중기전망을 발표하고, 경기대

책을 위해 대폭 증가시키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2002년도 

예산에서 약 11%를 감소시켰으며, 2003~08년까지 매년 3% 이상 감소시켜왔음. 

2009년은 2008년도 대비 5%가 증가되어 있으나, 회계 항목 변경에 따라 반영된 것

이 크고, 해당 요인을 배제하면 5% 감소에 해당함(国土交通省 2020). 

- 2017년 공공부문 건설투자 예산은 5조 9,763억 엔임. 2016년의 공공사업 관계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가 1조 6,6662억 엔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음. 이어서 

치산・치수 분야에 8,166억 엔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어업 분야가 

4,987억 엔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음.  공항・항만 분야가 3,130억 엔, 공공임대주

택분야가 1,511억 엔, 철도분야가 993억 엔, 기타분야가 2,902억 엔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안)

1997 1998 1999 2000

보
정
예
산

당
초
예
산

(조엔)

감액보정
(집행정지분)

사회자본정비사업특별회계의
폐지에따른회계상의

변경분(6,167억엔)을포함

임시ㆍ특별 조치
(8,503억엔)

임시ㆍ특별 조치
(7,902억엔)

<그림Ⅱ-3> 국가 공공사업관계비의 추이

자료 : 国土交通省 (2020)

 지방공공단체의 투자성 경비는 보통건설사업비, 재해복구비 및 실업대책사업비로 구성

되어 있음. 보통건설사업비는 도로, 교량, 하교 및 관청 등 공공 또는 공용시설의 건설사

업에 사용되는 경비이며, 투자성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함. 보통건설사업비는 ① 지방공

공단체가 국가로부터 부담금 또는 보조금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비인 보조사업비, 

②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경비인 단독사업비, ③ 국

가가 직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지방공공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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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비인 국가직할사업부담금으로 구성됨(総務省 2020).

- 보통건설사업비는 1970년대부터 1980년에 걸쳐 그림 Ⅱ-4와 같이 공공사업관계비

와 유사한 추이를 보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에 걸쳐 공공사업관

계비와 비교해서 급증하고 있음. 이는 1980년대 후반에 진행된 지방단독사업이 급증

한 것을 반영한 결과임. 이 시기에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에 따라 주민생활에 

가까운 생활관련 시설의 정비와 지역 특성을 살리는 개성적인 지역 만들기 대처가 진

행되었음(総務省 2020).

- 1990년대 전반에는 경제대책에 의해 단독사업비・보조사업비 함께 높은 증가가 보

이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방공공단체에서도 심각한 재정

사정을 반영하여 공공투자 억제와 사업 효율화가 진행되어, 지방공공단체의 보통건설

사업비는 대폭 감소함(総務省 2020).

(조엔)
보조사업비
단독사업비

국가직할사업부담금

억 엔

억 엔

억 엔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그림Ⅱ-4> 지방공공단체의 보통건설사업비 추이

자료 : 総務省 (2020)

2. 일본의 노후 인프라 현황

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에 관한 정의는 동일한 설계와 재료로 건설하

였더라고 하더라도, 입지환경과 유지관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년

도로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분석의 편의성을 위하여 건설 후 50년으

로 설정한다고 하고 있음(国土交通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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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프라 노후화 상황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공공 인프라는 1955년부터 1970년까지의 시기에 집중적

으로 정비되었음. 그 결과, 1964년 도쿄 올림픽 이후에 건설된 수도고속 1호선 등 고도

경제성장기 이후에 건설된 많은 수의 인프라에서 동시에 노후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

음. 또한 앞으로 20년 간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는 시설의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2018)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33년에는 건설된 지 50년이 경과한 도로교량은 전체 약 73만 개소 가운데 63%인 

약 46만 개소, 터널은 전체 약 1.1만 개소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약 4,600 개소, 

약 1만 개소의 하천관리시설 가운데 62%(약 6,200 개소), 약 47㎞의 하수도 관거 가

운데 21%(약 9.8㎞), 5천 개소의 항만안벽 가운데 58%(약 2,900 개소)인 것으로 조

사되었음(표 Ⅱ-5).

2018년 2023년 2033년

도로교량 [약 73만 개소(길이2m이상의 교량)] 주1) 약 25% 약 39% 약 63%

터널 [약1.1만 개소] 주2) 약 20% 약 27% 약 42%

하천관리시설(수문 등) [약1만 시설] 주3) 약 32% 약 42% 약 62%

하수도관거 [총연장 : 약47만㎞] 주4) 약 4% 약 8% 약 21%

항만안벽 [약 5천 개소(수심4.5m 이상)] 주5) 약 17% 약 32% 약 58%

주1 : 건설연도불명 교량의 약23만 개소는 비율 산출에서 배제함.

주2 : 건설연도불명 터널의 약 400 개소는 비율 산출에서 배제함.

주3 : 국가 관리의 시설에 한정함. 건설연도가 불명한 약 100시설을 포함(50년 이내에 정비된 시설은 이미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설연도가 불명인 시설은 약50년 이상 경과한 시설로 정리함).

주4 : 건설연도 불명인 약 2만㎞를 포함(30년 이내에 포설된 관거에 대해서는 이미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설연도가 
불명인 시설은 약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로 정리하고,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과연수 별 정비연장비율에 따라 
불명 시설의 정비연장을 안분하여 계상함).

주5 : 건설연도불명 안벽의 약 100개 시설은 비율 산출에서 배제함.

자료 : 国土交通省(2018)

<표 Ⅱ-5> 주요 인프라 건설 후 경과연수 50년 이상의 비율(2018년 기준)

2) 공공공사 유지보수공사의 시장 규모

 신규 건설공사는 건설투자 규모에 유사하게 1996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부터 도쿄 올림픽을 대비한 신규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 1990년~2000년 초반까지 유지보수공사의 비율은 약 15%(약 4~5조 엔 규모)로 일

정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공공공사의 대부분이 신규 건설공사에 집중되었음. 

 1990년대 후반부터 신규 건설공사가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유지보수공사도 약 3조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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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까지 감소하였음. 그러나 신설공사의 물량 감소폭이 더욱 크기 때문에 유지보수공사의 

비율은 15%대에서 20%대로 상승함.

 2012년(29.8%)과 2013년(29.5%)에는 유지보수공사의 비율이 약 30%의 비율까지 증

가하였으나, 이후 동일본대지진 복구공사와 2020년 도쿄올림픽 물량으로 인해 비율 면에

서 소폭 감소함. 그러나 유지보수공사의 절대물량은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음.

<그림Ⅱ-5> 유지보수 공사 시장 규모

자료 : 国土交通省(2020)

3. 사사고 터널 사고

 <그림 Ⅱ-5>와 같이 2000년대 후반까지 공공공사 담당 공무원들도 인프라 유지보수 공

사보다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신규 건설공사를 중요시 하였음. 

- 그러나 2012년에 발생한 사사고 터널 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노후 인프라 문제

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의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함.

1) 사사고 터널 사고의 개요

 2012년 12월 2일 오전 8시 3분 경, 중앙자동차도로 상행선 사사고 터널의 도쿄 방향 

출구로부터 약 1,150m 부근에서 터널 환기를 위해 설치되어 있던 천정판이 약 140m에 

걸쳐 낙하함. 해당 구간을 주행하고 있던 차량 3대가 천정판 아래에 깔리고 이 가운데 

2대에서 화재가 발생함. 2012년 12월 4일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사망자 8명, 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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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 사고는 지금까지도 일본의 고속도로 사고로서는 사상 

최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임(조재용 2017).

- 사고 발생 직후부터 중앙자동차도로 하행선은 오오츠키(大月)JCT ~ 카츠누마(勝沼)IC 

구간이, 상행선은 이치노미야미사카(一宮御坂)IC ~ 오오츠키(大月)JCT 구간의 운행이 

통제됨. 하행선은 천정판을 철거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여 2012년 12월 29일 오후 

1시부터 통행이 재개됨. 또한 상행선은 경찰에 의해 사고의 현장검증, 천정판의 철거

가 이루어진 후 2013년 2월 8일 오후 4시에 통행이 재개됨(NEXCO中日本 2017).

- 사사고 터널이 위치하는 중앙자동차도는 1967년 11월에 기본계획이 작성되고, 1969

년 공사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71년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음. 사사고 터널은 

1972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1976년 본 공사가 완료되고, 1977년에 천정판 공사가 

완료됨. 이후 1977년 12월 20일에 개통함(조재용 2017).

2) 사사고 터널 사고의 원인

 중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전신인 일본도로공단에 이어 사사고 터널의 유지보수 활동

을 진행해오고 있음. 

- 2012년 4월에 개정된 유지보수 점검요령 구조물편이 해당 시점에서 최신 기준임. 이 

요령에서는 점검의 종별{초기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기본점검, 상세점검), 임시점

검(특별점검, 긴급점검)}, 점검방법(차위에서 목시점검, 원거리 목시점검, 근접목시, 

타음, 비파괴검사기구), 점검빈도{일상점검:교통량에 따라 4~7일/2주, 정기점검(기본

점검): 년1회 이상}에 대해 정하고 있음. 해당 요령에 따르면 사사고 터널은 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 5년 1회의 상세점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조재용 2017).

 사사고 터널 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함(トンネル天

井版落下事故に関する調査・検討委員会 2013). 

- 첫 번째 직접적인 문제점으로 충분한 점검이 실시되지 못한 것을 지적함. L단면 천정

부 볼트에 근접하여 눈으로 확인하거나 타음으로 점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점검을 지속적으로 연기하였고 결국 12년간 점검이 실시

되지 않았음. 다양한 연기 이유를 추적해보면 중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신규 인

프라 투자에만 집중하고 점검 및 유지보수에는 충분한 예산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 근

본 원인임. 이는 중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를 관리하고 있

는 일본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통된 문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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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원인은 과거에 진행된 점검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가 통합되어 관리되지 

못하여 과거의 점검 및 유지관리 작업에서 보수한 내용을 현재의 작업 및 점검 계획 

수립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음. 준공 후에는 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상정하고, 

그에 대비하여 유지관리 이력과 보수보강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3) 사고 책임

 코후(甲府) 지방검찰청은 2018년 3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용의로 입건되었던 중일본 고

속도로 주식회사의 전 사장을 비롯한 8명 전원에 대해 혐의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림. 이에 유족들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재정신청을 함.

- 2019년 7월 코후검찰심사회는 중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전 사장 등 6명에 대해 

서는 불기소를 확정하고, 남은 2명에 대해서는 사고 시점에서 점검의 전문지식이 있

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재심리할 것으로 결정함(朝

日新聞 2020).

- 코후(甲府) 지방검찰청은 검찰심사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용의로 나머

지 2명에 대해 재심리를 진행함. 

- 2020년 4월 9일 코후(甲府) 지방검찰청은 2명에게 전문지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

당 사고를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과실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어

렵다고 인정하여 최종 불기소처분을 내림(朝日新聞 2020).

4. 일본의 유지보수 시장 구조

 오사카 부 사례를 통해 일본의 공공인프라 유지보수 시장구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일본에서 공공인프라의 유지보수 업무는 인프라의 점검업무와 인프라의 보수・수선 공

사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 일본에서 공공발주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2년에 1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발주기

관 별 경쟁참가자격에 등록해야 함.

- 인프라의 점검업무(위탁업무)의 경우 경쟁참가자격 등록 시에 별도의 자격 요건이 요

구되지 않으나, 인프라의 보수・수선 공사(건설공사)의 경우는 신규 건설공사와 동일

하게 건설업 허가와 경영사항심사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등급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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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 부에서는 2008년부터 대형 건설업체의 입찰 독점을 막고, 중소 건설업체에게 수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공종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일본은 공공발주자별로 조달제

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사카 부의 희망공종득록 제도를 전국적인 제도로 일반화할 수 없음.

<그림Ⅱ-6> 유지보수 시장 구조

자료 : 저자 작성

1) 인프라 점검 업무위탁 발주

 오사카 부의 인프라 점검업무 수주를 위해서는 위탁업무관계 경쟁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 위탁업무관계 경쟁참가자격은 크게 ①건물 등 각종시설관리, ②기계 등 시설점검・운

전조작, ③운반도급, ④영화 등 제작・홍보・개최, 인쇄, ⑤도면제작, ⑥의료, ⑦의

료・이화학기기보수 등, ⑧급식, ⑨환경조사・검사 등의 조사 및 검사, ⑩정보처리, 

⑪클리닝, ⑫임대, ⑬기타의 13개 종목으로 구분됨.

- 인프라의 점검업무와 관련된 분야는 ①건물 등 각종시설관리, ②기계 등 시설점검・
운전조작임.

 인프라의 점검업무 관련 위탁업무관계 경쟁참가자격 등록을 위해서는 요구 조건이 설정

되어 있으나, 요구 조건이 미비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음.

- 오사카 부에서 토목시설 유지관리업무(종목코드 041)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토목시공

관리기사1・2급 또는 실무경력에 따른 자격자가 요구됨. 이에 비해 항만표식등의 보

수점검(종목코드 019) 또는 하수관・우수관 조사(종목코드180)업무를 등록하기 위해

서는 아무런 조건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2014년 국토교통성의 설문조사(社会資本整備審議会 2014)에 따르면 각 도도부현의 담

당자들은 인프라의 점검・검사업무, 진단업무에 국가자격 가운데는 기술사, 민간자격 가

운데는 RCCM(건설컨설턴트협회 자격)이 주로 요구하지만,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

님. 국가자격인 1급 토목시공관리기술사나 2급 토목시공관리기술사의 비율도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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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종목코드 요구 조건

1
건물 등 
각종시설

관리

02 기계설비 등 
보수점검

01 전기설비 005 -

02 자가용전기공작물보안관리 006 전기주임기술자

03 냉동설비 008 -

04 공조・냉온풍・환기설비 009 -

05 엘레베이터설비 010 -

06 에스컬레이터설비 011 -

07 도로터널부대설비 012 -

08 야외조명등설비(가로등 포함) 014 -

09 신호설비 015 -

10 펌프설비(도로배수 포함) 016 -

12 정온설비 점검 018 -

13 항만표식등 점검 019 -

14 기타설비 020 -

04 
소방설비보전점검

01 화재통지기・소화설비・피난용설비 
등

025 소방설비사

05 
부대설비보전점검

01 야외탱크 등 179 위험물취급자

10 
토목시설청소・

제초

01 포장도 기기청소 039 -

02 우수배수시설 기기청소 040 -

03 토목시설 유지관리업무 041
토목시공관리기사1・2급 

또는 실무경력에 따른 자격자

12 토목시설관리 01 하수관・우수관조사 180 -

2
기계 등 
시설점검
운전조작

01 
시설보수점검정비

01 상수도시설 보수점검 074

전기주임기술자, 
제1종전기공사사, 

위험물취급자, 크레인운전사 
중 하나

02 하수도 시설 보수점검 075

제1종전기공사사, 
하수도처리시설관리기사, 

펌프시설관리기술자, 
보일러정비사 중 하나

03 대규모 펌프시설 보수점검 076

전기주임기술자, 
제1종전기공사사, 

위험물취급자, 크레인운전사, 
펌프시설관리기술자 전부

04 중소규모 펌프시설 보수점검 077
제1종전기공사사 및 
펌프시설관리기술자

05 하천정화시설 보수점검 078 전기주임기술자, 
제1종전기공사사, 

펌프시설관리기술자 중 하나
06 공동구 시설 보수점검 082

07 수문 등 시설 보수점검 083

08 천정크레인시설 보수점검 084 크레인운전사

03 
시설운전조작관리

01 전기설비 등 운전조작관리 086
제2종 전기공사사 이상의 

자격자

02 공조 등 설비운전조작관리 087 보일러기사

03 상수도시설 운전조작관리 088

전기주임기술자, 
제1종전기공사사, 

위험물취급자, 크레인운전사 
중 하나

04 방재감시 089 소방설비사

05 하수도시설운전조작관리 090 -

자료 : 大阪府 総務部 契約局総務委託物品課 資格審査グループ(2019)

<표 Ⅱ-6> 오사카 부 위탁업무관계 경쟁참가자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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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정 실무 경험 연수를 설정하는 경우가 매우 높았음.

 국토교통성은 인프라 점검・검사, 진단을 위한 새로운 국가자격을 만들기에는 많은 시간

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히 노후 인프라 대응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시설 명
등록자격수

2015.1 2016.2 2017.2 2018.2 2019.1 2020.2 계

교량(강교) 16 13 13 4 4 2 52

교량(콘크리트교) 17 12 13 6 7 2 57

터널 5 13 8 3 1 2 32

포장 - - - 9 1 4 14

소규모부속물 - - - 7 2 0 9

도로토공구조물(토공) - - - - 14 12 26

도로토공구조물(쉐드・대형암거 등) - - - - 8 8 16

제방・하천도 - 0 0 4 0 0 4

사방설비 1 1 0 0 0 0 2

산사태방지시설 2 0 0 0 0 0 2

급경사지붕괴방지시설 1 2 0 0 0 0 3

하수도관리시설 - 1 1 0 0 0 2

해안제방 등 4 0 2 0 0 0 6

항만시설 4 0 0 3 0 0 7

공항시설 0 1 0 0 0 0 1

공원(놀이시설) 0 4 0 0 0 0 4

토목기계설비 - 2 0 0 0 0 2

합계 50 49 37 36 37 30 239

자료 : 国土交通省 (2020)

<표 Ⅱ-7> 국토교통성 등록 민간 유지관리 관련 자격 수

- 이에 2014년 11월 국토교통성 기술자자격제도소위원회를 통하여 인프라 유지보수와 

관련이 있는 민간의 각종 자격을 응모를 시작하였으며, 제1회 공모에는 민간단체로부

터 50종의 자격증이 응모되었음. 국토교통성은 응모된 자격증들을 검토하여 공공공

사에 관한 조사 및 설계의 품질확보에 기여하는 기술자자격등록규정을 제정하였음(国
土交通省 2020).

- 2020년까지 민간단체로부터 6회의 공모를 실시하여 현재는 유지관리 분야에서 국토

교통성이 인정하는 239개의 민간 자격이 존재하고 있음(国土交通省 2020).

- 2020년 기준 교량 강교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민간 자격증은 52개가 등록되어 있으

며, 이 가운데 33개는 점검업무, 19개는 진단업무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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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부여 사업자명
점검
업무

진단
업무

등록자격 명

국립대학법인 애히메대학 ● ● 시코쿠 사회기반 메인터넌스 익스퍼트

국립대학법인 기후대학 ● ● 사회기반 메인터넌스 익스퍼트

일반재단법인 교량조사회
● 도로교점검사

● 도로교점검사보

일반사단법인 건설컨설턴트협회 ● ● RCCM(강구조 및 콘크리트)

공익재단법인 고속도로조사회
● 고속도로점검사(토목)

● ● 고속도로점검진단사(토목)

독립행정법인 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 ● 교량점검기술자

일반재단법인 수도고속도로기술센터 ● ● 도시도로구조물점검기술자

직업훈련법인 전국건설산업교육훈련협회 ● 토목설계기사

공익사단법인 토목학회

● 1급 토목기술자(교량) 코스B

● 1급 토목기술자(강・콘크리트) 코스A

● 1급 토목기술자(강・콘크리트) 코스B

● ● 상급 토목기술자(교량) 코스B

● ● 상급 토목기술자(강・콘크리트) 코스A

● ● 상급 토목기술자(강・콘크리트) 코스B

국립대학법인 나가사키대학

● ● 도수코스

● 도수보코스

● 특정도수(강구조)코스

● 특정도수코스

국립대학법인 나고야대학
● 교량점검사

● 교량진단사

일반사단법인 일본강구조물협회
● ● 토목강구조물진단사

● 토목강구조물진단사보

일반사단법인 일본구조물진단기술협회
● ● 1급구조물진단사

● 2급구조물진단사

공익사단법인 일본콘크리트공학회 ● ● 콘크리트진단사

일본사단법인 일본비파괴검사공업회 ● 인프라 조사사교량(강교)

일반재단법인 한신고속도로기술센터
● ● 주임점검진단사

● ● 점검진단사

후쿠시마 인프라 메인터넌스 기술자 
육성협의회심사위원회

● 후쿠시마ME(기초)

● ● 후쿠시마ME(보전)

국립대학법인 야마구치대학 ● ● 사회기반 메인터넌스 익스퍼트 야마구치

일반사단법인 리페어회 ● ● 구조물의 보수・보강기사

류큐대학공학부부속 지역창생연구센터 ● 브릿지 인스펙터

합계 33 19

자료 : 国土交通省 (2020)

<표 Ⅱ-8> 국토교통성 등록 자격 현황 – 도로부문(교량(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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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보수・수선공사 발주

 일본에서 인프라의 보수・수선공사는 별도의 업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

의 일부로 간주함. 따라서 인프라의 보수・수선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일반적

인 건설공사 수주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토목일식공사업

건축일식공사업

목공사업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업

석공사업

지붕공사업

전기공사업

관공사업

타일∙벽돌∙블록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근공사업

포장공사업

준설공사업

판금공사업

유리공사업

도장공사업

방수공사업

내장마감공사업

기계기구설치공사업

단열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조경공사업

착정공사업

창호공사업

수도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청소시설공사업

해체공사업

미장공사업

건설업허가 (29종)

토목일식공사

건축일식공사

목공사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

석공사

지붕공사

전기공사

관공사

타일∙벽돌∙블록공사

강구조물공사

철근공사

포장공사

준설공사

판금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내장마감공사

기계기구설치공사

단열공사

전기통신공사

조경공사

착정공사

창호공사

수도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

청소시설공사

해체공사

미장공사

오사카부
경쟁참가자격등록 (32종)

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구조물공사

법면처리공사

강교상부공사

+

토목일식공사
PC교량상부공사

법면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
도장공사

교통안전시설공사(구조물, 표식, 방음벽)
교통안전시설공사(구획선)

펜스공사
강교상부공사
강구조물공사

도로ㆍ공원등야외조명 및 선행이설배관공사

교량보수공사, 교량보강공사

토목

포장
조경
도장

교통안전(구조물)
교통안전(구획선)

펜스

강구조물

전기
교량보수ㆍ보강

희망공종명 (택1)공사내용

오사카부
도시정비부

(환경농림수산부, 
부민문화부)

토목일식공사
PC교량상부공사

법면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
도장공사

교통안전시설공사(구조물, 표식, 방음벽)
교통안전시설공사(구획선)

펜스공사
강교상부공사
강구조물공사

도로ㆍ공원등야외조명 및 선행이설배관공사
교량보수공사, 교량보강공사

토목

포장
조경
도장

교통안전(구조물)
교통안전(구획선)

펜스

강구조물

전기
교량보수ㆍ보강

희망공종명 (택1)공사내용

오사카부
주택거리만들기부

토목일식공사
매장문화재발굴조사공사

건축일식공사
건물철거공사

펜스공사(방호그물개수등)
전기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화재통지설비등)
관공사(기계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위생설비공사)

소방시설공사(소화설비등)
지붕도장공사
지붕방수공사

토목

건축
철거
펜스

전기

관

도장
방수

희망공종명 (택1)공사내용

오사카교육청

스포츠시설공사 스포츠시설
창호공사(창호만개수) 창호
전기장애대책공사 전기장애

건축일식공사
전기공사
관공사
포장공사
다다미공사
방수공사
도장공사

교통신호기등제작공사
교통신호설비등공사

도로표시공사

건축
전기
관
포장
다다미
방수
도장

교통신호설비등
도로표시

희망공종명 (택1)공사내용

오사카경찰본부
교통신호기기등제작

도로표식공사 도로표식
철거공사 철거

승강기설치공사 승강기설치

2년1회
등록

1년1회
등록

상기이외의오사카부발주부서(총무부, 재무부, 복지부건강의료부, 상공노동부등)는
희망공종제한없음

등급부여

국토교통성 허가
오사카부지사 허가

<그림Ⅱ-7> 유지보수 시장 구조

자료 : 저자 작성

 오사카 부에서 인프라의 보수・수선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신규 건설공사 수주와 동

일하게 건설공사 경쟁참가자격2)을 등록해야 함.

2) 각 발주기관은 개별 건설업자의 객관적사항의 심사(경영사항심사제도)점수와 주관적 사항의 점수(기술평가점

수)에 기초하여, 건설업자의 등급을 부과하고, 경쟁참가자격등록 신청을 받아 공사분류별 명부에 등록한다. 

여기서 공사 분류와 공사 분류 별 등급 부과 방식 및 등급에 따른 공사 수주 가능 범위는 각 발주기관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다(조재용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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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오사카 부 지사 허가로 발행된 건설업 허가(29종) 보유 건설업

체는 오사카 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2년에 1회 건설공사 경쟁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함. 이때 국토교통성 인증기관에 의한 경영사항심사점수도 요구됨.

- 오사카 부의 건설공사 경쟁참가자격은 전체 3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건설업체

는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업종을 등록할 수 있음. 등록한 업종 별로 AA, A, B, C, 

D의 5단계 등급이 부여됨

 오사카 부에서는 모든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건설공사 경쟁입찰참가자격등

록」과 함께 2008년부터 건설업체의 수주기회 균등화를 꾀하기 위하여 오사카 부 독자적

인 「수주희망공종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오사카 부의 주요 발주 부서인 도시정비부(토목부), 주택거리만들기부(건축부), 교육

청, 경찰본부의 4개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1년에 1회 희망공

종을 선택해야 함. 이외의 부서(재무부, 총무부 등)가 발주하는 공사 및 4개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수주희망공종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주희망공종과 상관

없이 오사카 부 경쟁참가자격등록을 기준으로 입찰할 수 있음.

- 희망공종은 하나의 부에서 하나의 공종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1년간 해당 공종의 공

사의 입찰에만 참가할 수 있음. 또한 건설업체가 요구되는 경쟁참가자격등록을 갖추

고 있다면, 도시정비부에서는 「토목」을 선택하고 주택거리만들기부에서는 「포장」을 

선택하는 등 부서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함.

3) 오사카 부 발주 사례

 오사카 부가 2020년 발주하는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표 Ⅱ-9> 및 <Ⅱ-10>과 같음.

- 위탁업무(인프라 점검)에서는 기본적으로 <표 Ⅱ-6>의 입찰참가자격자명부 등록업종

을 입찰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에 따라서 자격증이나 경력조건, 또는 항만의 

표식등 점검업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선박(교통선) 보유를 조건으로 부여하기도 함.

- 건설공사(인프라 보수・수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주희망공종과 경쟁참가자격, 건설

업 허가를 입찰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프라의 보수・수선 

공사는 신설공사와 동일한 구조로 발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경쟁참가자격에서 등록업종 및 등급 외에 경영사항심사점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건설공사에 따라서는 한 가지 업종의 건설업허가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 업종의 

건설업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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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명칭 소관부서 등록업종 이행기간 별도요건

1
가변표식점
검조정업무

오사카부 
경찰본부 

총무부 시설과

신호설비(종목코드015) 
또는 

기타설비(종목코드020)

2020.5.1.
-2021.3.31

없음

2

일반국도
480호 

터널시설보
수점검업무

오사카부 
도시정비부 

오오토리토목사
무소

도로터널부대설비
(종목코드012)

2020.6.1.
-2021.5.31

제1종전기주임기술자, 
제2종전기주임기술자, 
제3종전기주임기술자, 

소방설비사, 
소방설비점검자격자의 면허를 
가지고 고압수배전설비 또는 

터널비상용설비에 관한 
보수점검 또는 공사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를 
관리기술자로 배치할 것

3
한난항 
표식등 

점검업무

오사카부 
도시정비부 

항만국

항만표식등점검
(종목코드019)

계약체결일
-2021.3.26

2009년 이후 항만표식 등 점검업무 
또는 해상공사를 수행한 경력이 
있고 교통선을 가지고 있을 것

자료 : 大阪府(2020)

<표 Ⅱ-9> 오사카부 위탁업무(인프라 점검) 발주

분류 명칭 소관부서 수주희망공종 경쟁참가자격 건설업 허가

1
급경사지 

앙카수선공사

오사카부 
도시정비부 

이바라키토목
사무소

토목
토목일식공사 

D등급

토목일식공사 및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의 
일반건설업3) 또는 특정건설업

2
일반국도 309호 

조명시설 등 
유지수선공사

오사카부 
도시정비부 
톤다바야시
토목사무소

전기
전기공사 A, 

B등급
전기공사의 일반건설업 또는 

특정건설업

3
주요지방도 

오사카중앙환상선 
교량유지수선공사

오사카부 
도시정비부 

이케다
토목사무소

교량보수・
보강

강구조물공사
경영사항심사점

수 : 800점 
이상(관내업체), 

900점 
이상(관외업체)

토목일식공사 강구조물공사 및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의 
일반건설업 또는 특정건설업

4
일반국도 480호 
교통안전시설 등 

유지수선공사

오사카부 
도시정비부 
오오토리

토목사무소

교통안전
(구조물)

비계・토공・콘
크리트공사업
등급제한없음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의 
일반건설업 또는 특정건설업

5

주요지방도 
오사카중앙환상선 
포장도유지수선공

사

오사카부 
도시정비부 

야오토목사무소
포장 포장공사 A등급

포장공사의 일반건설업 또는 
특정건설업

6
주요지방도 

소노베노세선

오사카부 
도시정비부 

이케다
토목사무소

토목
토목일식공사 

C등급
토목일식공사의 일반건설업 또는 

특정건설업

자료 : 大阪府(2020)

<표 Ⅱ-10> 오사카부 건설공사(인프라 보수・수선)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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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 일본의 공공인프라는 1955년부터 1970년까지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정비되었음. 그 결

과, 1964년 도쿄 올림픽 이후에 건설된 수도고속 1호선 등 고도경제성장기 이후에 건설

된 대량의 인프라가 동시에 노후화 문제를 가지고 있음. 또한 앞으로 20년간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는 시설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일본의 공공공사 유지보수 시장은 약 4~5조 엔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공공공사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 15%에서 2018년 40%까지 증가하여,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임.

 일본에서도 2000년대 후반까지는 공공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신설공사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신설공사가 중심이 되어 왔음. 

- 2012년에 발생한 사사고 터널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성과 지자체는 노후 인프라 문

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함.

 일본에서 공공인프라의 유지보수 업무는 인프라의 점검업무와 인프라의 보수・수선 공

사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 인프라의 점검업무는 위탁업무로 취급되며, 별도의 업역은 존재하지 않으나, 개인이 

소유한 자격을 기준으로 발주하고 있음. 인프라의 점검업무와 관련된 국가 자격기준

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국토교통성은 인프라 점검업무에서 민간자격을 도입할 수 있도

록 대응하고 있음. 

- 인프라의 보수・수선공사는 건설공사로 취급되며, 별도의 업역이 아닌 신설공사와 동

일한 건설업 허가로 수행됨. 보수・수선공사가 별도의 건설업 허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의 경쟁참가자격등록 시의 분류 항목에 보수・수선공사와 관련된 

업종이 존재하거나 없는 경우 신설공사의 업종을 차용하며, 여기에 등록된 업체들이 

보수・수선공사를 수주할 수 있음.

3) 다수의 하도급자와 계약을 맺는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 비해 높은 경영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발주

자로부터 직접 도급한 1건의 건설공사에 4,000만 엔 이상(건축일식공사에 대해서는 6,000만 엔)하도급 계약

이 포함될 경우에 원도급자는 특정건설업허가가 있어야 함. 1차 이하의 하도급자는 재하도급 대금이 4,000

만 엔을 넘더라도 특정건설업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조재용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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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앙정부의 대응 체계

1. 전체 구조

 2012년 12월에 발생한 사사고 터널 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노후 인프라 대응의 시

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즉시 인프라 대응 체계를 구축함. 일본의 인프라 대응 

체계는 수평적으로 중앙부처의 인프라와 지자체의 인프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수직적으로는 국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개별시설의 3단 구조로 구분하고 있음.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기본계획)
[국가] (2013년 11월 수립)

각 부처 행동계획
[국가] (2016년까지 수립)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행동계획)
[지방] (2016년까지 수립)

47도도부현, 20지정도시, 1,721시정촌

개별시설계획
[국가] (2020년까지 수립)

개별시설계획
[지방] (2020년까지 수립)

「 인프라 노후화 대책 추진에 관한 관계부처연락회의」 에서 수립

기본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인프라 유지관리〮 갱신을 진행하기 위한 「 중기 대처 방향성 계획」

행동계획에 따라 개별시설물 별 「 구체적인 대응방침 계획」

Level 1
국가

Level 2
소관자/관리자

Level 3
관리자

<그림Ⅲ-1> 유지보수 공사 시장 규모 [16]

자료 : 저자 작성

 최상단(Level 1)의 국가 레벨에서는 국가가 통일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노후 인프라를 

대응하기 위한 장기 방향성을 제시하고, Level 2와 Level 3에서 어떠한 형태와 내용을 

담아야 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이를 기본계획이라고 함.

- Level 1의 국가 레벨에서의 기본계획은 모든 계획보다 가장 앞서는 2013년 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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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되었음. 이 기본계획은 특정 부처가 아닌 국가(내각관방)가 모든 인프라를 대상으

로 수립하는 것이며, 2030년까지의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하지 않음.

 가운데 단(Level 2)의 중앙부처 레벨에서는 앞서 작성된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자 

및 관리자로서의 계획기간과 대상 시설의 현황과 과제, 중장기적인 비용 검토 등을 정리

하며, 이를 행동계획이라고 함.

- Level 2의 중앙부처 레벨 행동계획은 5년 단위로 인프라를 관리・소관하는 자(중앙

부처)가 안전성을 감안하여 수립주체가 결정한 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임.

 아래 단(Level 3)의 각 인프라 관리자 레벨에서는 Level 2에서 작성된 5년간의 행동계획

에 따라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시설에 대한 계획기간, 대책 우선순위 및 상태, 

대책 실시시기,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개별시설계획이라고 함.

- 개별시설 관리자가 정기점검 사이클을 반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개별 시설들의 노후

화 상태와 예산 상태를 비추어 최선의 대응 계획을 수립함. 한 번에 모든 시설의 노후

화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순번에 따라 시급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수립하며, 매해 업데이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림Ⅲ-2> 일본 유지관리 계획의 3단 구조

자료 : インフラ老朽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関係省庁連絡会議(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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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레벨(기본계획) - Level 1

 2013년 10월, 내각부는 인프라 노후화 대책에 관하여 관계부처가 정보교환 및 의견교환

을 진행하고, 연계하여 필요한 시책을 검토・추진하기 위하여 인프라 노후화 대책 추진

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설치함.

<그림Ⅲ-3> 관계부처 연락회의 구성

자료 : 조재용(2017)

- 관계부처 연락회의는 내각관방부장관보를 의장으로 하고,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장

을 부의장으로 하며, 내각관방 이외 인프라를 소관하고 관리하는 내각부, 경찰청, 부

흥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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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환경성, 방위성의 국장 급 공무원이 참석함.

- 참관자로서 중의원 사무국서무부장, 참의원 사무국관리부장, 국립국회도서관 총무부

장, 대법원 사무총국 경리국장이 참석하며, 회의 주최와 준비는 국토교통성이 담당함.

 관계부처 연락회의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11월 29일 내각관방4)은 정부 전체 

관점에서 장래에 달성해야 하는 전략적인 유지관리, 갱신의 목표를 명시하고, 소관부처

의 행동계획과 관리주체의 개별시설 관리계획 기재사항을 제시한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함. 기본계획은 전체 8장, 1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계획 제2장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는 미래상에 대하여 ①안전하고 강인한 인프라 

시스템의 구축, ②종합적・일체적인 인프라 매니지먼트의 실현, ③유지관리 산업에 

의한 인프라 비즈니스의 경쟁력 강화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기본계획 제3장에서는 기본 방향성으로서 ①인프라 기능의 확실하고 효율적인 확보, 

②유지관리산업의 육성, ③다양한 정책・주체와의 연계를 제시하고 있음.

- 기본계획 제4장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하위 계획(행동계획, 개별시설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은 계획적인 점검과 수선 등의 대처를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인프라에서 메인터넌스 사이클을 구축・지속・발전시키기 위한 대처의 방침에 

해당함.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에는 대상 시설의 현황과 과제, 유지관리・갱신 

비용의 예측, 필요시설에 관한 대처 방향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음.

 「개별시설 별 장수명화계획(개별시설계획)」은 시설 별 메인터넌스 사이클의 실시계획에 해

당하며, 대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 개별시설의 현황, 대책내용과 시기, 대책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였음.

- 기본계획 제8장에서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 대책의 로드맵을 제시하여 정부

의 대응 타이밍과 과제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부처가 통일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

 로드맵을 3년 단기 대책, 5년 중기 대책, 10년 장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현재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거나,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처 및 지자체와 그

렇지 못한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시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드맵에서 

과제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단일 시점이 아닌 범위로 설정함.

4) 내각관방은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내각의 서무, 내각의 중요정책의 기획입안・종합조정, 정보의 수집조사 등

을 소관함. 「내각법」에 기초하여 내각에 설치되는 내각의 보조기관이며, 내각의 수장인 내각총리대신을 직접 

보좌 지원하는 기관임. 내각관방은 모든 부처보다 상위에 위치함. 우리나라의 정부 행정조직과 비교하면 내

각관방(내각부)은 국무조정실, 내각관방장관은 국무총리에 해당함.



32

Ⅲ

중
앙
정
부
의
 대
응
 체
계

<그림Ⅲ-4> 기본계획의 로드맵

자료 : インフラ老朽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関係省庁連絡会議(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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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 - Level 2

 각 중앙부처는 2013년 11월에 발표된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2016년까지 3년간 각 부처

(13개)가 소관하는 다양한 인프라의 유지관리・갱신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한 중장

기적 대처 방향성을 밝히는 계획으로서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을 수립함.

-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은 신설부터 철거까지의 이른바 라이프 사이클 연

장을 위한 대책이라는 좁은 의미의 장수명화 대처에 그치지 않고, 갱신을 포함하여 

장래에 걸쳐 필요한 인프라의 기능을 계속 발휘하기 위한 대처를 실행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메인터넌스 사이클의 구축과 지속적인 발전을 꾀함.

 국가(중앙정부)가 소관・관리하는 인프라는 특정 부처가 일괄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소관하는 부처가 해당 인프라에 대한 「인프라 장수명화 계

획(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임. 

- 예를 들어 관청시설이나 독립행정법인시설 등은 내각부, 재무성, 법무성, 외무성, 문

부과학성 등 다양한 부처에 존재하지만, 이를 특정 부처가 일괄하여 행동계획을 수립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부의 관청시설은 내각부가, 환경성의 관청시설은 환경성이 각

기 수립함.

 13개 부처 외에도 부처 산하의 1,954개에 달하는 소관 법인에서도 각기 인프라 장수명

화계획(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소관 법인에는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을 비롯

하여 일부 민간사업자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도까지 인프라 장수명화계획(행

동계획) 수립을 완료함.

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 인프라를 각 부처가 판단하

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들의 인프라 분류 방식도 상이함.

- 예를 들어 국토교통성은 도로의 교량, 터널, 구조물, 하천/댐과 같이 인프라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후생노동성은 수도분야, 의료분야, 복지분야 등 그룹으로 구분함.

 여기서는 대표적인 행동계획으로 문부과학성, 경찰청, 국토교통성의 행동계획을 정리함. 

국토교통성은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인프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나, 인프라 관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타 부처에 포맷을 공유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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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분야 내역상세 수립주체 합계

수립시기

2016년
도 전에 
수립완료

2017년 
도 내에 
수립예정

2018년
도 내에 
수립예정

내각부

공문서관리 국립공문서관 독립행정법인 1 0 0 1

보급계발시설
북방영토문제

대책협회
독립행정법인 1 1 0 0

총무성

정보통신관계
시설

-
민간사업자 4 4 0 0

특수법인 4 4 0 0

우편국시설 - 특수법인 1 1 0 0

소방관계시설 -
일부사업조합 261 74 101 86

광역연합 22 5 6 11

문부과학성 문교시설등 -
국립대학법인 등 91 89 2 0

독립행정법인 11 8 3 0

후생노동성

수도 - 일부사무조합 94 94 0 0

의료 병원 독립행정법인 등 108 70 36 2

복지

아동복지 일부사무조합 10 10 0 0

보호시설 일부사무조합 등 7 7 0 0

장애복지 독립행정법인 등 11 11 0 0

노인복지 일부사무조합 등 104 101 3 0

고용
직업능력개발
단기대학교 등

독립행정법인 1 1 0 0

연금 연금사무소 특수법인 1 1 0 0

농림수산성 수로 등 시설 수자원기구 독립행정법인 1 1 0 0

경제산업성 공업용수 - 일부사무조합 9 3 6 0

국토교통성

도로 -
민간사업자 6 6 0 0

지방도로공사 30 26 4 0

하천・댐 - 독립행정법인 1 1 0 0

항만 -
민간사업자 4 4 0 0

일부사무조합 5 5 0 0

해안 - 일부사무조합 5 5 0 0

공항 - 민간사업자 3 3 0 0

철도

철도 민간사업자 165 165 0 0

궤도 민간사업자 25 25 0 0

삭도 민간사업자 401 401 0 0

주택 UR임대주택 독립행정법인 1 1 0 0

자동차도 -
민간사업자 23 0 23 0

지방도로공사 5 3 2 0

환경성 폐기물
일반폐기물처

리시설
일부사무조합 537 83 44 410

방위성 노무관리 - 독립행정법인 1 1 0 0

합계 1954 1214 230 510

자료 : 内閣官房(2018)

<표 Ⅲ-1> 중앙정부 소관법인 인프라 장수명화계획(행동계획) 수립 현황 (2017년 9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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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부과학성

 우리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은 2015년 3월 내각관방의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문부과학성이 소관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한 중기적인 대처의 방

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문부과학성 인프라 장수명화계획(행동계획)」을 수립함.

제4장 대상시설의 현황과 과제 제5장 필요 정책 대처의 방향성

공립문교시설
(공립학교시설 및 
공립사회교육시설)

1. 노후화 상황
2. 각 설치자의 유지관리 현황과 

과제
(1) 점검‧진단 실시상황
(2) 대책 실시상황
(3) 노후시설에 대한 계획적 대책의 

필요성

1. 각 설치자의 유지보수 사이클 구축 지원
(1) 점검‧진단의 착실한 실시
(2) 개별시설계획의 수립
(3) 대책의 착실한 실시
(4) 예산관리
2. 유지보수 사이클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환경정비
(1) 지침‧절차 수립
(2) 체제 구축
(3) 정보기반의 정비 및 활용

국립대학법인 등 
시설

1. 노후화 상황
2. 각 설치자의 유지관리 현황과 

과제
(1) 점검‧진단 실시상황
(2) 대책 실시상황
(3) 노후시설에 대한 계획적 대책의 

필요성

1. 각 설치자의 유지보수 사이클 구축 지원
(1) 점검‧진단의 착실한 실시
(2) 개별시설계획의 수립
(3) 대책의 착실한 실시
(4) 예산관리
2. 유지보수 사이클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환경정비
(1) 지침‧절차의 수립

독립행정법인 시설

1. 노후화 상황
2. 각 설치자의 유지관리 현황과 

과제
(1) 점검‧진단 실시상황
(2) 대책 실시상황
(3) 노후시설에 대한 계획적 대책의 

필요성

1. 각 설치자의 유지보수 사이클 구축 지원
(1) 점검‧진단의 착실한 실시
(2) 개별시설계획의 수립
(3) 대책의 착실한 실시
(4) 예산관리

문부과학성 청사시설

1. 노후화 상황
2. 각 설치자의 유지관리 현황과 

과제
(1) 점검‧진단 실시상황
(2) 대책 실시상황
(3) 노후시설에 대한 계획적 대책의 

필요성

1. 각 설치자의 유지보수 사이클 구축 지원
(1) 점검‧진단의 착실한 실시
(2) 개별시설계획의 수립
(3) 대책의 착실한 실시
(4) 예산관리

자료 : 文部科学省(2015)

<표 Ⅲ-2> 문부과학성 행동계획에서의 대처 방향성

 

- 「문부과학성 인프라 장수명화계획(행동계획)」 제2장에서는 대상 시설과 계획기간을 

제시하고 있음. 

 문부과학성 행동계획에서는 학교시설, 사회교육시설, 독립행정법인, 문부과학성청사의 4

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은 2015년도부터 국가의 기본계획 로드맵에서 일련

의 필요시책의 대처 기한으로 정하고 있는 2020년까지의 6년을 설계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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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및 시설운영형 법인5) 이외의 독립행정법인에 대해서는 상기 대상에 준하여 문부

과학성에서 제시한 이 행동계획을 배포하고, 기본계획 및 행동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

주적으로 대처하도록 함.

- 「문부과학성 인프라 장수명화계획(행동계획)」 제4장에서는 대상 시설 별 현황과 과

제, 제5장에서는 대상 시설 별 필요 정책 대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2) 경찰청

 2015년 3월 내각관방의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경찰청 소관시설의 중기적 유지관리 방향

성을 제시하기 위해 「경찰청 인프라 장수명화계획(행동계획)」을 수립함. 

제4장 대상시설의 현황과 과제 제5장 필요 정책 대처의 방향성

1 
경찰시설

(1) 국비시설
① 시설에 따라서는 실태가 충분히 파악되지 못함
② 점검‧ 진단의 확실한 실시가 필요
③ 시설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④ 중장기보전계획‧관리대장 정비
(2) 보조금대상시설
① 경찰서의 규모와 구조가 모두 다름
② 도도부현에 따라 점검방법, 내진기준이 다름

(1) 국비시설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정기적으로(건축물의 부지 및 
구조물은 3년마다, 건축설비는 1년마다) 점검 실시
국비시설을 관청시설정보관리시스템(BIMMS-N)
에 등록하여 관리
(2) 보조금대상시설
① 정기 정검 등의 기준류가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
② 조기에 개별시설계획을 수립
③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기능이전, 집약화, 폐지, 
내진화, 갱신을 설정

2. 
교통안전

시설

[현황]
① 재정상황이 어려워 갱신률이 매우 낮음(3.6%)
② 도도부현이 신호등 교체를 판단함으로 갱신이 
늦어짐
[과제]
①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실시
② 예산 확보와 효율적 집행
③ 실효성이 있는 점검체제 확립
④ 스톡의 적절한 관리
⑤ 유지관리‧갱신에 관한 토털 코스트 절감
⑥ 유지보수 사이클 구축
⑦ 인재 확보와 육성

(1) 점검‧진단/수선‧갱신 등
(2) 기준류의 정비
(3) 개별시설계획의 수립
(4) 신기술 개발‧도입
(5) 예산관리
(6) 체제의 구축
(7) 기타

3. 
경찰통신

시설

[현황]
① 고장이 발생한 후에 수선을 진행하는 사후수선
② 정기적인 교환‧갱신을 실시하는 수선계획이 없
음

(1) 점검‧진단/수선‧갱신 등
(2) 기준류의 정비
(3) 정보기반의 정비와 활용
(4) 개별시설계획의 수립
(5) 신기술 개발‧도입
(6) 예산관리
(7) 체제의 구축

자료 : 警察庁(2015)

<표 Ⅲ-3> 경찰청 행동계획에서의 대처 방향성

5)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국립여성교육회관, 국립과학박물관, 국립미술관, 국

립문화재기구, 교원연수센터, 과학기술진흥기구(일본과학미래관), 일본스포츠진흥센터, 일본미술문화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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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인프라 장수명화계획(행동계획)」 제3장에서는 대상 시설과 계획기간을 제시

하고 있음. 

 경찰청 행동계획에서는 경찰시설, 교통안전시설, 경찰통신시설의 3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계획기간은 2015년도부터 국가의 기본계획 로드맵에서 일련의 필요시책의 대처 기

한으로 정하고 있는 2020년까지의 6년을 설계기간으로 함.

- 「경찰청 인프라 장수명화계획(행동계획)」 제4장에서는 대상 시설 별 현황과 과제, 제

5장에서는 대상 시설 별 필요 정책 대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3) 국토교통성

 국토교통성은 2014년 5월 국토교통성이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의 개요와 국토교통성이 

소관하는 도로, 하천, 댐 등 14종 인프라에 대한 유형 별 계획 및 담당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한 인프라 장수명화계획(행동계획)을 발표함.

- 국토교통성의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은 전체 7장, 약 100페이지로 구성되

어 있음.

 국토교통성의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 제2장에서는 국토교통성의 역할을 정리

하고 있음.

제2장 국토교통성의 역할

국토교통성의 임무는 국토교통성 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서 「국토교통성은 국토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사회자본의 정합적인 정비, 교통정책의 추진, 관광국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달과 
함께 해상의 안전 및 치안의 확보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사무를 
소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인프라의 적확한 유지관리・갱신 등이 이루어지도록 체제와 제도 등을 구축하는 이른바 
「소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각 사업 등에 관한 법령 등에 기초하여 스스로가 인프라의 「관리자」로서 적확한 유지관리・갱신 등을 실시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 행동계획에서는 이러한 2가지 입장으로부터 국토교통성으로서 구성해야 할 시책을 정리하고, 국토교통성 
행정전체로서 전략적인 유지관리・갱신 등을 위한 대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 국토교통성의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 제3장에서는 국토교통성의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의 대상 시설과 계획기간을 제시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 행동계획에서는 도로, 하천・댐, 사방, 해안, 하수도 등의 14종을 대상으로 하

고 있으며, 계획기간은 2014년도부터 국가의 기본계획 로드맵에서 일련의 필요시책의 대

처 기한으로 정하고 있는 2020년까지의 7년을 설계기간으로 함.

- 국토교통성의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 제6장에서는 국토교통성이 추진하

는 정책을 8가지로 정리하고 각각의 정책에 따른 세부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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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대상시설 주요 근거(관련) 법령 등

도로
도로시설(교량, 터널, 대형 구조물(횡단보도교, 문형표식, 

쉐드 등)
도로법 제2조 제1항

하천・댐
하천관리시설(댐, 제방, 수문, 갑문, 정화시설, 관리교, 

호안 등)
하천법 제3조 제2항

사방

사방시설 사방법 제1조

산사태방지시설 산사태 등 방지법 제2조 제3항

급경사지붕괴방지시설
급경사지의 붕괴에 따른 재해방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해안
해안보전시설(제방, 보안, 흉벽, 수문 및 통문, 배수기장, 

방파제, 모래사장 등)
해안법 제2조 제1항

하수도 하수도(관로시설, 처리시설, 펌프시설 등) 하수도법 제2조 제2항

항만

항만시설(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 
하역시설, 여객승강용고정시설, 보관시설, 

선박업무용시설, 폐기물매립호안, 해변, 녹지, 광장, 
이동식여객승각시설)

항만법 제2조 제5호 및 제56조의2의2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공항

공항토목시설(활주로, 착륙대, 유도로, 배수시설, 공동구, 
지하도, 교량, 주기장, 보안도로, 옹벽, 도로, 주차장 등)

항공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제92조

항공보안시설
항공법 시행규칙 제1조
전파법 시행규칙 제3조

공항기능시설(항공여객의 취급시설) 항공법 제15조

철도

철도(선로, 정거장, 전기설비, 운전보안설비)
철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90조

궤도(궤도, 선로구조물, 전력설비, 보안설비, 통신설비)
궤도운전규칙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

삭도(삭도선로 등, 정류장, 원동시설, 보안설비 등)
삭도시설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42조

자동차도 교량, 터널, 대형 구조물(문형표식 등) 등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규칙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9조~제34조

항로표식 항로표식(등대, 등표, 입표, 부표, 무선방식신호소 등) 항로표식법 제1조 제2항

공원 도시공원 등(도시공원, 특정지구공원)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항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주택

공영주택 공영주택법 제2조 제2호 및 제9호

공사임대주택
지방주택공급공사법 제21조 제3항 

제1호

UR임대주택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법 제3조

관청시설 관청시설(청사, 기숙사 등)
관공청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관측시설
측량표(전자기준점, 주기장) 측량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기상레이더시설 기상업무법 제3조 제1항

자료 : 国土交通省(2014)

<표 Ⅲ-4> 국토교통성 행동계획 대상 시설 1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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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정책 대처 방향성

1. 점검‧진단 / 수선‧갱신
(1) 지방공공단체 등의 관리자의 기술력 확보
(2) 지방공공단체의 예산에 관련한 조치
(3) 젊은 층 확보를 위한 입찰계약제도 등의 검토

2 기준류의 정비
(1) 체계적인 정비
(2) 지역 실정에 맞춘 기준의 정비
(3) 신기술이나 최신 지식의 기준류에반영

3. 정보기반의 정비와 활용
(1) 부족한 정보의 수집
(2) 정보의 축적,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일원적인 집적
(3) 정보의 활용과 발신, 공유

4. 개별시설계획의 수립‧추진
(1) 대상시설
(2) 계획수립 추진과 내용 충실

5. 신기술의 개발‧도입
(1) 대상시설
(2) 계획수립 추진과 내용 충실

6. 예산관리
(1) 토털 코스트의 절감과 평준화
(2) 수익과 부담의 검토

7. 체제의 구축

(1) 유지관리‧갱신 등에 관한 기술자의 확보‧육성
(2) 관리자 간의 상호연계체제의 구축
(3) 젊은 층 확보를 위한 환경정비
(4) 국민 등 이용자의 이해와 협력 추진

8. 법령 등의 정비
(1) 채무의 명확화
(2)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제도의 구축

자료 : 国土交通省(2014)

<표 Ⅲ-5> 국토교통성 행동계획에서의 8가지 정책

 국토교통성은 산하의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이 관리하고 있는 인프라에 대해 개별시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성이 소관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 별(14종) 정기점검요

령(매뉴얼)을 작성하여 공개함.

- 국토교통성의 국(도로국, 하천국, 하수도국 등) 단위로 소관 시설에 대한 기준 및 매뉴

얼을 작성하였으며,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기준 및 매뉴얼이 현재 상황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수정 보완을 실시함.

-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에서 작성을 요청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가 작성

할 예정임.

 점검 매뉴얼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Ⅲ-7과 같이 시설에 따라 점검 방법과 안정성 

평가 등급 수, 점검 주기가 상이함.

- 동일한 하수도에 포함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처리장, 펌프장은 점검 주기를 적절

한 시기로 규정하는 반면, 관로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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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댐이라고 하더라도 3년에 1회 진행하는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계측기록확인과 

육안점검을 통해 4단계로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비해 30년에 1회 진행하는 종합점검

에서는 현지조사 및 노화손상조사를 실시하고 5단계로 안정성을 평가함.

시설 제・개정 정기점검 요령

01 도로

2016.10 포장점검요령

2017.3 소규모부속물점검요령

2017.8 도로토공구조물점검요령

2019.2 도로교 정기점검요령

2019.2 도로터널정기점검요령

2019.2 문형표식 등 정기점검요령

2019.3 대형 암거 정기점검요령)

2019.3 육교정기점검요령

02 댐・하천

2011.4 댐용게이트 설비 점검ㆍ정비ㆍ갱신 검토요령

2011.4 댐용게이트 설비 점검ㆍ정비ㆍ갱신 검토 매뉴얼

2012.10 전기통신시설 자산관리 요령ㆍ해설

2013.10 댐의 장수명화계획에 대해

2013.10 댐 종합점검실시요령

2016.3 전기통신시설 유지관리계획 지침

2017.3 하천구조물의 장수명화계획 수립 절차

03 사방 2014.6 사방관계시설의 장수명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04 해안 2014.3 해안보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05 하수도
2014.3 하수도 유지관리지침

2015.11 하수도사업의 스톡 관리 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06 항만
2015.4 항만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2014.7 항만 시설의 점검진단 가이드라인

07 공항
2013.9 공항 내 시설의 유지관리지침

2017.8 공항점포 유지관리 매뉴얼

08 철도
2013.3 중소철도사업자에 대한 궤도 보수관리 매뉴얼

2014.3 철도구조물 유지관리 표준

09 자동차도
2016.3 자동차도의 장수명화에 이바지하는 계획 수립 요령

2016.3 일반자동차도의 정기점검요령에 대해

10 항로표식
2013.8 항로표식 보수요령

2014.8 노후화진단 매뉴얼

11 공원 2012.4 공원시설 장수명화 계획수립지침

12 주택 2016.8 공영주택 장수명화계획 수립 지침

13 관청시설 2015.10 관청시설정보관리시스템(BIMMS-N)을 활용한 개별시설계획 수립ㆍ운용 매뉴얼

14 관측시설
2013.8 전자기준점 현지조사 작업요령

2013.9 레이더 기상관측업무 실시요령

자료 : 公益社団法人土木学会(2015)

<표 Ⅲ-6> 국토교통성 정기 점검 요령 리스트 (2019년 8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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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분야

시설분야
(세부)

매뉴얼 
수립 시기

점검방법
안정성 평가 

등급 수
점검 주기

하천

제방, 수문등 2016년3월 육안점검 4단계 매년

댐
[정기검사] 
2016년3월

계측기록확인
육안점검 등

4단계 대략3년

댐
[종합점검]

2013년10월
현지조사

노화손상조사 등
5단계 30년

하수도
처리장, 펌프장 2015년 11월 육안점검 5단계 적절한 시기

관로 2015년 11월 육안점검 3단계 5년

도로 교량, 터널 2014년 6월 근접육안점검 4단계 5년

항만 항만시설 2014년 7월
육상, 해상에서 육안점검 

및 계측 등
4단계 5년 이내

자료 : 조재용(2017)

<표 Ⅲ-7> 각종 점검 매뉴얼 비교

 점검 매뉴얼의 샘플로서 「도로교량 정기점검요령(2014.6)」을 보면, 적용범위, 정기점검

의 빈도, 방법, 체제 등이 기술되어 있으며, 안전성 진단 기준, 조치방안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음. 유지보수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점검 항

목, 점검표 기록양식 예, 사진과 설명으로 구성된 판정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음.

- 도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위치한 길이 2.0m 이상의 교량, 고가도로

를 대상으로 하며, 정기점검은 5년에 1회 빈도로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기점검의 방법으로는 근접목시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촉진/타음 등의 비파

괴 검사를 병용하는 것으로 하며, 적정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가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전성의 진단은 안전(Ⅰ), 예방보전단계(Ⅱ), 조기조치단계(Ⅲ), 긴급조치단계(Ⅳ)의 4

단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점검 및 보수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그 내용은 해당 교량이 

철거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전문지식이 부족한 공무원이 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교량의 용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표준점검 항목을 명시하였으며, 점검

표의 기록양식 기입 예를 제시하였음.

- 또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사진 예시와 함께 판정 가이드를 첨부하여 전문지식이 부

족한 공무원도 쉽게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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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5> 도로교량 정기점검요령

자료 : 国土交通省道路局(2014)

4. 개별시설계획 – Level 3

1) 개요

 국가가 작성한 기본계획(Level 1)과 각 중앙부처가 작성한 행동계획(Level 2)에 기초하

여 인프라 관리 조직(기관)은 각각 인프라에 관한 개별시설계획(Level 3)을 수립함.

- 개별시설계획은 국토교통성 산하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프라를 소관하는 중앙부

처의 산하조직(기관)들이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프라에 대해 작성하는 구조임.

 예를 들어 문부과학성은 2019년 10월 15일부로 모든 도도부현교육위원회교육장, 도도부

현지사, 국립대학법인장, 공립대학법인장, 독립행정법인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이사

장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 2020년 내에 개별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함.

 10개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6)에서 14종 인프라(①도로, ②하천‧댐, ③사방, ④해안, ⑤하

수도, ⑥항만, ⑦공항, ⑧철도, ⑨자동차도, ⑩항로표식, ⑪공원, ⑫주택, ⑬관청시설, ⑭

관측시설)에 대해 관할지역 상황에 맞는 개별시설계획을 수립함. 단 14개의 개별시설계획

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유형별로 작성함. 즉 도로, 교량, 터널을 하나의 「①도로 

6) 전국을 10개 지역을 분할하여 각 지역에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을 배치하고 있음. 홋카이도개발국(삿포로 

시), 토호쿠지방정비국(센다이 시), 칸토지방정비국(사이타마 시), 호쿠리쿠지방정비국(니이가타 시), 츄부지

방정비국(나고야 시), 킨키지방정비국(오사카 시), 츄우고쿠지방정비국(히로시마 시), 시코쿠지방정비국(타카

마츠 시), 큐슈지방정비국(후쿠오카 시), 오키나와종합사무국(나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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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시설계획」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유형별 독립적 계획서로 작성한다는 것임.

 최종 관리자가 개별 인프라 하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1권으로 작성하지만, 복수

시설은 동일 유형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림Ⅲ-6>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의 터널 개별시설계획

자료 : 저자 작성

<그림Ⅲ-7> 국토교통성 킨키지방정비국 터널 개별시설계획의 목차

자료 : 国土交通省近畿地方整備局道路部道路管理課(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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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시설계획은 단기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

는 계획으로써 수립하기 위하여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분량을 제한하고, 매해 업데

이트해야 하는 내용과 계획 수립 후 변경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매해 

업데이트해야 하는 내용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소관부처 분야 대상시설
수립상황

총수 수립대상수 수립완료수 수립율(%)

내각부

내각부본부 
시설

청사 등(일반청사, 
방재관련시설, 영빈관)

13 13 13 100%

숙사 2 2 2 100%

독립행정법
인시설

북방영토문제대책협의시설 3 3 3 100%

국립공문서관시설 2 2 2 100%

경찰청

경찰시설
청사 등 14,996 11,823 4,504 38%

숙사 5,482 5,003 1,891 38%

교통안전시
설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 47 29 8 28%

경찰통신시
설

경찰통신시설(무선중계소) 582 582 582 100%

총무성

관청시설
청사 27 24 24 100%

숙사 6 6 6 100%

정보통신 정보통신관계시설 7 7 7 100%

우편 직영우편국 20,157 16,500 16,500 100%

소방관계시
설

소방청사 732 732 162 22%

지자체 
청사

지자체 청사7) 1,788 1,788 143 8%

법무성 관청시설
청사 등 965 958 947 99%

숙사 453 438 431 98%

외무성 관청시설
청사 등 80 80 66 83%

숙사 108 108 83 77%

재무성 관청시설
청사 등 791 758 758 100%

숙사 947 944 944 100%

문부과학성

학교시설

공립학교시설 1,831 1,831 68 4%

국립대학법인 등 시설 90 90 4 4%

공립대학시설 104 104 28 27%

사회교육시
설

사회교육시설 1,914 1,914 194 100%

문화회관 등 1,351 1,351 130 10%

사회교육시설(사회교육시설 
및 문화화괸 등을 제외)

2,047 2,047 172 8%

독립행정법
인시설

독립행정법인시설 17 17 1 6%

관청시설
청사 등 8 8 8 100%

숙사 20 20 20 100%

<표 Ⅲ-8> 개별시설계획 수립상황 (2017.12월 시점)(계속)

7) 지자체 청사의 소관・관리주체는 각 지자체이지만, 본 통계표에서 편의상 총무성에 포함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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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분야 대상시설
수립상황

총수 수립대상수 수립완료수 수립율(%)

후생노동성

수도분야 상수도시설 1,440 1,440 1,050 73%

의료분야 병원 1,334 1,334 0 0%

복지분야

아동복지지설 등 13,295 12,134 2,096 17%

보호시설 103 103 26 25%

장애복지시설 등 2,194 1,870 411 22%

노인복지시설 2,425 2,128 260 12%

고용분야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 등 118 118 0 0%

연금분야 연금사무소 290 290 290 100%

관청시설
청사 등 726 717 662 92%

숙사 200 124 94 76%

내각부

내각부본부 
시설

청사 등(일반청사, 
방재관련시설, 영빈관)

13 13 13 100%

숙사 2 2 2 100%

독립행정법
인시설

북방영토문제대책협의시설 3 3 3 100%

국립공문서관시설 2 2 2 100%

경찰청

경찰시설
청사 등 14,996 11,823 4,504 38%

숙사 5,482 5,003 1,891 38%

교통안전시
설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 47 29 8 28%

경찰통신시
설

경찰통신시설(무선중계소) 582 582 582 100%

총무성

관청시설
청사 27 24 24 100%

숙사 6 6 6 100%

정보통신 정보통신관계시설 7 7 7 100%

우편 직영우편국 20,157 16,500 16,500 100%

소방
관계시설

소방청사 732 732 162 22%

지자체 
청사

지자체 청사8) 1,788 1,788 143 8%

법무성 관청시설
청사 등 965 958 947 99%

숙사 453 438 431 98%

외무성 관청시설
청사 등 80 80 66 83%

숙사 108 108 83 77%

재무성 관청시설
청사 등 791 758 758 100%

숙사 947 944 944 100%

문부과학성 관청시설
청사 등 8 8 8 100%

숙사 20 20 20 100%

<표 Ⅲ-8> 개별시설계획 수립상황 (2017.12월 시점)(계속)

8) 지자체 청사의 소관・관리주체는 각 지자체이지만, 본 통계표에서 편의상 총무성에 포함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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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분야 대상시설
수립상황

총수 수립대상수 수립완료수 수립율(%)

문부과학성

학교시설

공립학교시설 1,831 1,831 68 4%

국립대학법인 등 시설 90 90 4 4%

공립대학시설 104 104 28 27%

사회교육시
설

사회교육시설 1,914 1,914 194 100%

문화회관 등 1,351 1,351 130 10%

사회교육시설(사회교육시설 
및 문화화괸 등을 제외)

2,047 2,047 172 8%

독립행정
법인시설

독립행정법인시설 17 17 1 6%

후생노동성

수도분야 상수도시설 1,440 1,440 1,050 73%

의료분야 병원 1,334 1,334 0 0%

복지분야

아동복지지설 등 13,295 12,134 2,096 17%

보호시설 103 103 26 25%

장애복지시설 등 2,194 1,870 411 22%

노인복지시설 2,425 2,128 260 12%

고용분야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 등 118 118 0 0%

연금분야 연금사무소 290 290 290 100%

관청시설
청사 등 726 717 662 92%

숙사 200 124 94 76%

<표 Ⅲ-8> 개별시설계획 수립상황 (2017.12월 시점)(계속)

2) 샘플 (킨키지방정비국 터널 개별시설계획)

 2013년 11월 내각관방의 기본계획, 2014년 5월 국토교통성 인프라 장수명화계획(행동

계획)에 따라 오사카 부, 교토 부, 효고 현, 시가 현, 후쿠이 현, 나라 현, 와카야마 현을 

관할하는 국토교통성 킨키지방정비국에서는 2018년 12월 터널 개별시설계획을 발표함.

- 터널 개별시설계획은 전체 제5장, 28페이지로 구성되어 작성에 부담이 없음.

- 제1장은 “도로시설의 현황과 과제”로 관할 지역 내의 인프라(터널)의 현황을 5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정리함. 제1장은 추후 연도 경과에 따라 변경되는 수치만 수정함.

 1페이지에는 국토교통성 킨키지방정비국이 관리하는 도로의 개요를 지도와 함께 표시함. 

 2페이지에서는 관할 지역 내 터널의 숫자와 터널과 관련된 국도의 정보를 명시하였음. 또

한 관할 현(오사카 부, 교토 부, 효고 현, 시가 현, 후쿠이 현, 나라 현, 와카야마 현) 별 

도로 연장과 100㎞ 당 터널 수를 제시함. 

 3페이지에서는 관할 지역 내 터널들의 건설 연도 별 현황을 제시하였으며, 터널들의 연령 

구성을 제시하였음. 이와 함께 1998년부터 2043년까지 5년 단위로 건설 후 50년 이상을 

경과하는 터널 비율의 상황을 도식화함.

 4페이지는 주요 터널의 사진, 5페이지 건설 후 50년 경과 터널의 주요 상황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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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8> 국토교통성 킨키지방정비국 터널 개별시설계획의 제1장

자료 : 国土交通省近畿地方整備局道路部道路管理課(2018)

- 제2장은 “도로시설 유지보수 사이클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터널 유지보수에 관한 기

본적 개념을 요약・정리하고 있음. 국토교통성이 작성한 매뉴얼(도로터널정기점검요

령(2014.6))을 기초로 작성되며, 관련 매뉴얼이 변경되지 않는 한 수정되지 않음. 

 6페이지는 터널의 유지보수에 대한 방법과 등급 등 기초적인 정보와 정기점검의 방법,  

7페이지에서는 터널의 정기점검 결과의 등급 구분과 판정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그림Ⅲ-9> 국토교통성 킨키지방정비국 터널 개별시설계획의 제2장

자료 : 国土交通省近畿地方整備局道路部道路管理課(2018)

- 제3장은 “계획기간”으로 1페이지로 적용기간을 나타내며 수정되지 않는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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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페이지에서는 5년에 1회의 정기점검 사이클을 반영하여 점검간격이 명확하게 되도록 계

획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점검, 진단, 조치, 기록의 사이클이 종료되면 개

별시설계획을 재검토하고, 다시 점검, 진단, 조치, 기록의 사이클이 진행된다는 정기점검 

사이클에서 개별시설계획이 가지는 의미를 명시하고 있음.

- 제4장은 “대책의 우선순위 개념”으로 소관 지역의 점검 결과에 맞추어 어떠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 부분도 수정하지 않는 부분임.

 9페이지에서는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에 완료된 소관 지역의 터널 정기점검 결과

를 제시하고 있음. 4년간 159개 터널을 점검하였으며, Ⅰ등급은 5개, Ⅱ등급은 107개, 

Ⅲ등급은 47개, Ⅳ등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준공연도 별 등급 분석에 따르면 

준공된 지 10년에 불과한 터널이 Ⅲ등급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음.

 10페이지에서는 개별시설계획 수립 방침과 조기조치(예방적 대응)의 효과에 대해 정리함.

 11페이지에서는 전체 159개 터널 가운데 준공연도가 아닌 Ⅲ등급 판정이 내려진 터널을 

우선적으로 대응을 진행하는 국토교통성 킨키지방정비국 터널 대응의 방향성을 설정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2017년 점검결과(판정)

Ⅲ등급 판정 터널의 건설 경과년수

<그림Ⅲ-10> 국토교통성 킨키지방정비국 터널 개별시설계획의 제4장

자료 : 国土交通省近畿地方整備局道路部道路管理課(2018)

- 제5장은 “시설의 상태 대책내용, 실시시기, 대책비용”으로 매해 점검한 인프라 개요

와 판정결과를 시트로 정리하고 있음. 개별시설계획에서 업데이트 하는 부분은 제5장

으로 한정하여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최소화하고 있음.

 11페이지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점검 결과(터널)의 개요를 정리하고 있음.

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검을 진행한 터널에 대하여 터

널 명칭, 도로명칭, 건설연도, 연장, 관리자명, 행정구역, 판정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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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1> 국토교통성 킨키지방정비국 터널 개별시설계획의 제5장

자료 : 国土交通省近畿地方整備局道路部道路管理課(2018)

- 부록에서는 소관 터널에 대한 “터널 정기점검계획, 수선계획”을 간단히 표로 정리함.

 자신들 예산 실정에 맞는 정기점검계획 및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유지보수를 추진해야 함.

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터널의 정기점검계획, 수선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점검은 

●로, 수선은 ◯로 표기함. 점검(●)은 5년 주기로 계획되나, 터널 상태에 따라 3년 주기

로 계획되기도 함. 수선(◯)은 예산에 맞추어 특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함.

 이를 통해 인프라 점검·유지보수 업체 및 주민은 인프라 점검·수선시기를 파악할 수 있음.

<그림Ⅲ-12> 국토교통성 킨키지방정비국 터널 개별시설계획의 부록

자료 : 国土交通省近畿地方整備局道路部道路管理課(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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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 2012년 12월에 발생한 사사고 터널 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노후 인프라 대응의 시

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즉시 인프라 대응 체계를 구축함. 일본의 인프라 대응 

체계는 수평적으로 중앙부처의 인프라와 지자체의 인프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수직적으로는 국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개별시설의 3단 구조로 구분하고 있음.

- 최상단(Level 1)의 국가 레벨에서는 국가가 통일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노후 인프

라를 대응하기 위한 장기 방향성을 제시하고, Level 2와 Level 3에서 어떠한 형태와 

내용을 담아야 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이를 기본계획이라고 함.

- 가운데 단(Level 2)의 중앙부처 레벨에서는 앞서 작성된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

관자 및 관리자로서의 계획기관과 대상 시설의 현황과 과제, 중장기적인 비용 검토 

등을 정리하며, 이를 행동계획이라고 함.

- 아래 단(Level 3)의 각 인프라 관리자 레벨에서는 Level 2에서 작성된 5년간의 행동

계획에 따라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시설에 대한 계획기간, 대책 우선순위 및 

상태, 대책 실시시기,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개별시설계획이라고 함.

 관계부처 연락회의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11월 29일 내각관방은 정부 전체 

관점에서 장래에 달성해야 하는 전략적인 유지관리, 갱신의 목표를 명시하고, 소관부처

의 행동계획과 관리주체의 개별시설 관리계획 기재사항을 제시한 기본계획을 발표함.

- 기본계획 제2장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는 미래상에 대하여 ①안전하고 강인한 인프라 

시스템의 구축, ②종합적・일체적인 인프라 매니지먼트의 실현, ③유지관리 산업에 

의한 인프라 비즈니스의 경쟁력 강화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기본계획 제3장에서는 기본 방향성으로서 ①인프라 기능의 확실하고 효율적인 확보, 

②유지관리산업의 육성, ③다양한 정책・주체와의 연계를 제시하고 있음.

- 기본계획 제4장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하위 계획(행동계획, 개별시설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기본계획 제8장에서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 대책 로드맵을 제시하여 정부

의 대응 타이밍과 과제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부처가 통일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부처는 2013년 11월에 발표된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2016년까지 3년간 각 부처(13

개)가 관리・소관하는 다양한 인프라 유지관리・갱신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한 중장

기적 대처 방향성을 밝히는 계획으로서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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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부처 외에도 부처 산하의 1,954개에 달하는 소관 법인에서도 각기 인프라 장수

명화계획(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여기에는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을 비롯

하여 민간사업자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도까지 수립을 완료함.

 국가가 작성한 기본계획(Level 1)과 각 중앙부처가 작성한 행동계획(Level 2)에 기초하

여 중앙정부 인프라를 관리하는 조직(기관)에서는 각각의 인프라를 관리하는 개별시설계

획(Level 3)을 수립함.

- 개별시설계획은 국토교통성 산하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프라를 소관하는 중앙부

처의 산하조직(기관)들이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프라에 대해 작성하는 구조임.

- 개별시설계획에는 관리하고 있는 인프라의 현황과 관리 방법, 계획기간, 대책 내용과 

실시시기, 대책비용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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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정부의 대응체계

1. 전체 구조

 2012년 12월에 발생한 사사고 터널 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노후 인프라 대응의 시

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즉시 인프라 대응 체계를 구축함. 일본의 인프라 대응 

체계는 수평적으로 중앙부처의 인프라와 지자체의 인프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수직적으로는 국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개별시설의 3단 구조로 구분하고 있음.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기본계획)
[국가] (2013년 11월 수립)

각 부처 행동계획
[국가] (2016년까지 수립)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행동계획)
[지방] (2016년까지 수립)

47도도부현, 20지정도시, 1,721시정촌

개별시설계획
[국가] (2020년까지 수립)

개별시설계획
[지방] (2020년까지 수립)

「 인프라 노후화 대책 추진에 관한 관계부처연락회의」 에서 수립

기본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인프라 유지관리〮 갱신을 진행하기 위한 「 중기 대처 방향성 계획」

행동계획에 따라 개별시설물 별 「 구체적인 대응방침 계획」

Level 1
국가

Level 2
소관자/관리자

Level 3
관리자

<그림Ⅳ-1> 유지보수 공사 시장 규모 [16]

자료 : 저자 작성

 최상단(Level 1)의 국가 레벨에서는 국가가 통일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노후 인프라를 

대응하기 위한 장기 방향성을 제시하고, Level 2와 Level 3에서 어떠한 형태와 내용을 

담아야 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이를 기본계획이라고 함.

- Level 1의 국가 레벨에서의 기본계획은 모든 계획보다 가장 앞서는 2013년 11월에 

발표되었음. 이 기본계획은 특정 부처가 아닌 국가(내각관방)가 모든 인프라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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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립하는 것이며, 2030년까지의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하지 않음.

- 지자체를 총괄하는 총무성에서는 Level 1의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가 행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발표함.

 Level 2의 지자체에서는 도도부현 시구정촌의 모든 지자체가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자 및 관리자로서의 계획기간과 대상 시설의 현황과 과제, 중장기적인 비용 검토 등

을 정리하여 행동계획을 수립함

- Level 2의 지자체 레벨의 행동계획은 5년 단위로 인프라 관리・소관하는 자(지자체)

가 안전성을 감안하여 수립주체가 결정한 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임.

 Level 3의 인프라 관리자에서는 행동계획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소관시설에 대한 계획기

간, 대책 우선순위 및 상태, 실시시기, 비용 등을 제시하는 개별시설계획을 수림함. 

- 개별시설 관리자가 정기점검 사이클을 반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개별 시설들의 노후

화 상태와 예산 상태를 비추어 최선의 대응 계획을 수립함. 한 번에 모든 시설의 노후

화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순번에 따라 시급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수립하며, 매해 업데이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림Ⅳ-2> 일본 유지관리 계획의 3단 구조

자료 : インフラ老朽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関係省庁連絡会議(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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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레벨(기본계획과 총무성 지침) - Level 1

 지방정부의 대응체계에 있어서도 앞서 3장의 중앙정부의 대응체계에서 설명한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 레벨의 기본계획은 동일하게 적용됨. 그러나 중앙정부의 대응체계와

는 달리 지방정부의 대응체계는 지방자치를 총괄하는 총무성9)의 지침을 기준으로 운용

되는 차이가 있음.

- 총무성은 국가, 지방의 재정상황이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지자체로서는 

투자적 경비를 비롯한 세출 절감을 추진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고심하고 있는 상

황이라고 판단함. 또한 지자체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공

공시설 및 인프라 자산에 관한 갱신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를 추계하여 파악

하고, 이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이에 총무성은 2010년부터 지자체 재

정분석 등에 관한 기초연구회를 발족시키고, 지자체 인프라 자산의 갱신 경비 추계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각 지자체에 보급함.

- 총무성은 2013년 11월에 발표된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Level 1)에 기초하여, 

2014년 4월 각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행동계획)」(Level 2)을 

수립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함.

 총무성의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 수립 지침은 ① 종합관리계획에 기재해야만 하는 사항

과, ②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総務省 2014).

- 종합관리계획에 기재해야만 하는 사항은 크게 Ⓐ 공공시설의 현황 및 미래 예측과 Ⓑ

공공시설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검토 결과를 종합관리계획에 기재하게 되어 있음.

 공공시설의 현황 및 미래 예측에서는 ⓐ 노후화의 상황과 이용 상황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상황, ⓑ 총인구와 연대별 인구에 대한 앞으로의 예측 (30년 정도를 추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10), 수선11), 갱신12) 등에 관한 중장기적인 경비의 예측과 이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 예측의 3가지 항목을 비롯하여 공공시설 등 및 해당 단체를 둘러싼 현황 및 

미래에 걸친 예측 ‧ 과제를 객관적으로 파악 ‧ 분석해야 함. 이러한 파악 ‧ 분석은 공공시설 

9) 총무성은 행정조직, 공무원제도, 지방재정, 선거, 소방, 방재, 국민보호, 정보통신, 우편행정, 통계 등 국가의 

기본적 체계와 관한 각종 제도, 국민경제, 사회활동을 지탱하는 기본적 시스템을 소관함(충무성 설치법 제3

조). 총무성은 2001년 중앙부처재편에 따라 자치성, 우정성, 통계청을 통합하여 설치됨.

10) 유지관리 : 시설, 설비, 구조물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점검, 조사, 보수 등을 말함.

11) 수선 : 공공시설을 수리하는 것. 수선을 실시한 후의 성능이 종전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진 것에는 관계없음.

12) 갱신 : 노후화에 따라 기능이 저하한 시설을 재건축하여, 동일 수준의 기능으로 재정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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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그 기간은 가능한 한 장기간으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공공시설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에서는 공공시설 현황 및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계획기간, ⓑ 청사 전체의 대처체제 구축 및 정보관리, 공유방책, ⓒ 

현황과 과제에 대한 기본 인식, ⓓ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 후속 실시방

침을 작성해야 함.

<그림Ⅳ-3> 종합관리계획에 기재해야만 하는 사항

자료 : 저자작성

-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으로는 Ⓐ 행정 서비스 수준 검토, Ⓑ 공공시

설 실태파악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재검토, Ⓒ 회의나 주민과의 정보공유, Ⓓ 수치목

표 설정, Ⓔ PPP/PFI 활용에 대해, Ⓕ 시구정촌을 넘은 광역적인 검토에 대해, Ⓖ 

합병 지자체의 대처에 대해로 제시하고 있음(総務省 2014).

 공공시설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추진의 전제로서 해당 지자체가 해야 할 적정한 행

정 서비스 수준을 검토해야 함. 검토 후 개별 공공시설에 대해 제공한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때에는 해당 서비스가 공공시설을 유지하지 않으면 제공 불가능한 것인가(민

간 대체 가능성) 등 공공시설과 서비스의 관계에 대해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종합관리계획은 반드시 모든 공공시설의 점검을 실시한 후에 수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현 단계에서 파악가능한 공공시설의 상태(건설년도, 이용 상황, 내진화 

상황, 점검 ‧ 진단 결과 등)나 현재 대처상황(점검 ‧ 진단, 유지관리 ‧ 수선 ‧ 갱신 등의 이력 

등)을 정리하여 수립할 것. 또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후에도 해당 계획 및 개별시설계획에 

기초한 점검 ‧ 진단 등 실시를 통해 끊임없는 재검토를 실시하여 충실한 대응을 해야 함.

 지자체의 공공시설 최적 배치를 검토하는 것은 마을 만들기의 일환이므로, 개별 시설의 

노후화대책을 실시하는 사업 실시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서도 회의나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수립하는 것을 추천함.

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에 종합관리계획이 마을 만들기나 주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계획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 기간에 공공시설의 수 

‧ 면적에 관한 목표나 토털 코스트의 절감 ‧ 평준화에 관한 목표에 대해 가능한 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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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설정하는 등 목표의 정량화를 위해 노력할 것. 또한 수치 목표는 특정 분야만을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

 공공시설을 갱신할 때 민간의 기술, 노하우,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합관리계획 검토 시에 PPP/PFI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할 것. 또한 공공시설의 

정보를 널리 공개하는 것이 민간 활력을 활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공공시

설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

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에 시구정촌의 광역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접하는 시구정촌을 포함

한 광역 개념으로 계획을 검토할 것을 추천. 또한 도도부현에서도 인접 권역의 시구정촌의 

공공시설도 염두에 둔 광역적 시야를 가지고 종합관리계획을 검토할 것을 추천함.

 합병된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의 통・폐합의 난항이 과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인구가 적

은 지역에서는 도시부와 비교하여 인구 감소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등 공공시

설을 건설한 당시와 비교하여 환경이 크게 변화한 경우에는 통합관리계획 수립할 것

<그림Ⅳ-4>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자료 : 저자작성

3.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 – Level 2

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2013년 11월에 발표된 기본계획과, 2014년 4월에 발표된 총무성

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기초하여,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다양한 인프라의 유지관

리・갱신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처 방향성을 밝히는 계획으로서 「공

공시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함.

- 2019년 3월 31일 기준 전국 47개 도도부현 및 20개 정령지정도시13)에서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전국 1,721개의 시구정촌 가운데 1718개(약 

99.8%)의 시구정촌에서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이 완료되었음.

13) 정령지정도시는 일본의 대도시제도의 한 가지. 2020년 기준 전국에 20개시가 존재함. 지방자치에서 도도

부현은 일반시보다 상위에 위치하지만, 정령지정도시는 도도부현의 권한 가운데 많은 부분을 위임받으며, 

도도부현과 동등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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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1 - 오사카 부14)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

 오사카 부는 2015년 11월에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을 제정하고, 2019년 2월에 개정

하였음. 오사카 부의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은 전체 6장과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음.

- 오사카 부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를 대응기간으로 함.

<그림Ⅳ-5> 오사카부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 목차

자료 : 大阪府(2019)

 「오사카 부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 제1장에서는 이 계획의 수립 목적과, 위치, 계획기

간과 대상재산을 명시하고 있음.

- 계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오사카 부가 소요하는 모든 공공시설이며, 시설유형 별 

내역은 크게 건물과 인프라로 구분할 수 있음. 또한 회계구분 등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업회계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음.

14) 오사카 부(大阪府)는 일본 킨키 지방에 위치하는 광역지방공공단체(47개 도도부현)의 하나임. 면적은 

1,905.14㎢이며, 2020년 1월 1일 기준 인구는 882.5만 명임.



58

Ⅳ

지
방
정
부
의
 대
응
체
계

회계구분
시설유형

유형 구체시설 별

일반회계

건물

경찰시설

본부본청사 등
경찰서

파출소・주재소
기숙사

학교 고등학교, 지원학교
본청사 본관, 별관, 신별관, 사키시마청사 등

기타

공공시설(국제회의장, 스나가와후생복지센터, 
고등직업기술전문교, 하나노문화원, 

사야마이케박물관, 나카노시마도서관 등)
행정기관 등(광역방재거점, 부민센터, 보건소 등)

인프라

도로시설 도로・교량・터널 등
하천시설 보안・제방 등
항만시설 안벽・하역장 등
공원시설 공원・수영장 등
치산시설 치산댐・낙성방지용벽 등

자연공원시설 자연공원 등
매립지 보안・관리시설 등

농업시설 농도・교량 등
어항시설 어항・급수기장 등
경찰시설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

오사카부영주택사업
건물

부영주택 부영주택
미노오 북부 구릉지 

정비사업
기타 정비사업소

유역하수도사업

인프라

하수시설 하수도・오수처리장・펌프장 등
항만정비사업 항만시설 사무소 등

일본만국박람회기념
공원사업

공원시설 공원 등

기업회계
오사카부 

중앙도매시장사업
건물 시장시설 관리동, 냉장고동, 주차장 등

지방독립행정법인 건물 - 대학, 병원, 연구소

자료 : 大阪府(2019)

<표 Ⅳ-1> 오사카 부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 대상시설

 「오사카 부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 제2장에서는 공공시설의 현황과 장래 예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건축물의 경우 오사카 부는 본청사를 비롯하여 경찰시설, 학교, 부영주택 등의 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1,761시설이 있으며, 이들의 바닥면적은 합계 약 1,322㎡에 달함.

 오사카 부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건축 후 50년이 지나서 재건축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2022년에는 재건축 시설 수 및 바닥 면적이 최고치에 달하게 됨(69시설, 약 77만㎡). 

 시설 유형별로는 경찰시설, 부영주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인프라의 경우 2m 이상의 교량은 2,209개가 있으며, 평균 46년이 경과되었으며, 터

널은 30개가 있으며, 평균 32년이 경과되었음. 수문 등의 하천설비는 183개 시설이 

있으며 평균 31년이 경과되었으며, 557㎞에 달하는 하천보안은 평균 38년이 경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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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의 장래 예상에 대해서는 오사카 부의 인구 예측과 이에 따른 세수 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2055년까지의 인프라를 수선・갱신비를 예측하고 있음.

 오사카 부의 인구는 2010년 887만 명을 정점으로 3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40년

에는 750만 명으로 약 137만 명(약 15%)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도 196만 명(2010년)에서 269만 명(2040년)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됨. 15~64세의 생산인구 비율도 565만 명(2010년)에서 409만 명(2040년)으로 감소하

고 그 비율도 64.4%에서 54.5%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 오사카 부의 세수와 세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세수는 감소하

고, 세출은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판단됨.

인
구

( 만
명

)
필

요
대

응
액

<그림Ⅳ-6> 오사카부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 목차

자료 : 大阪府(2019)

- 「감가상각자산의 내구연수 등에 관한 성령」에 기초하여 건축 후 50년이 경과한 건물

을 갱신한다고 가정하여, 현재 오사카 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일반회계)의 수선・갱

신비용에 대해 2055년까지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2016년부터 10년간의 수선・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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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연 평균 1,012억 엔, 40년간의 수선・갱신비의 총액은 2조 4,638억 엔, 연평

균 약 616억 엔으로 산출됨.

 2015년도 오사카 부의 건물의 수선・갱신 예산은 약 260억 엔이며, 매해 평균 356억 

엔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Ⅳ-7> 오사카 부 공공시설 수선・갱신비 추계

자료 : 大阪府(2019)

 「오사카 부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 제4장에서는 공공시설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에 관한 기본 방침을 건물과 인프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

- 건물은 장수명화와 총량 적정화・유효활용을 기본방침으로서 제시하고 있음.

 지금까지 갱신 시기를 50년으로 검토하고 있는 시설들을 20년 이상 연장하여 건축 후 70

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수명화를 목표로 함. 시설의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지금까

지의 사후보전형의 유지관리체계로부터 예방보전형의 유지관리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종합관리계획 수립 후 3년 이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의 총 점검・노후화도 조사를 실

시하여 그 결과에 기초하여 수선실시계획을 수립함. 이때에 시설의 내구 연한 예측에 대해

서도 함께 검토하며, 건설 후 70년이 경과한 시설은 내진보강 및 지금까지 이루어진 유지

보수 실적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계속적인 장수명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함. 또한 건설 

후 25년, 50년에 대규모 수선 공사를 실시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함. 25년이 경과한 

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장래 필요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며, 50년이 

경과한 시설에서는 아래의 총량적정화・유효활용에 따른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함.

 앞으로 시설의 신설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경우는 기존 

시설의 유효활용, 전용을 검토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신

설을 검토함. 또한 본격적인 인구감소사회의 도래를 맞이하여 모든 시설의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시설의 감축, 집약화, 철거 등을 통해 시설보유량을 축소하며, 다음 세대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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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양의 시설량만을 보유함. 또한 기존 시설을 유효활용하기 위해 기능의 다양화, 

전용 등을 추진함.

- 도시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해서는 효율・효과적인 유지관리 추진과 지속가능한 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

 치명적인 문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점검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비파괴검사 등의 신기

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점검 데이터 축적을 통해 예방보전 고도화를 진행함. 또한 각

종 시설들의 갱신판정 플로우 차트를 작성하여 갱신 시기를 확실하게 설정함.

 인재 육성과 확보, 기술력 향상과 승계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유지관리 연계 플

랫폼을 구축하여 지역과 하나가 된 유지관리를 실천함. 

분류 방침 설명

건물

장수명화
시설의 장수명화를 추진하여, 유지・유지갱신경비의 

절감・평준화를 꾀함

총량 적정화・유효활용
신규시설정비를 억제하고, 장래 이용수요에 따른 총량 

적정화를 꾀함.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효율・효과적인 유지관리 추진
치명적인 문제점을 놓치지 않고, 강력한 예방보전을 

실시하여 갱신시기를 정확히 판단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인재를 육성 및 확보, 지역과 일체가 된 유지관리를 

실시하며, 유지관리 업무를 개선

자료 : 저자작성

<표 Ⅳ-2> 오사카 부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 기본 방침

 「오사카 부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 제5장에서는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대처를 제

시하고 있음.

-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처를 정리하고 있음.

 일상점검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정비 및 중장기 보전계획관리 시스템을 작성하고, 노후화도 

조사 및 시설별 중장기보전계획을 수립할 예정.

- 재정재건 프로그램 및 행・재정개혁 추진플랜에 따라 재정을 마련하고 있음.

 인구감소와 함께 자동사세 사무소, 보건소, 노동사무소, 공원사무소, 공무원 기숙사, 파출

소 등의 시설 축소 계획 수립

 육교, 체육회관 등의 시설에 네이밍 권한을 판매하거나, 시설 벽면 광고 사업, 당장 사업계

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오사카 부 소유의 빈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기타 

재원 계획을 마련.



62

Ⅳ

지
방
정
부
의
 대
응
체
계

2) 사례2 - 도쿄도 고오토(江東) 구15)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

 도쿄도 고오토 구는 2017년에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을 제정하였으며, 「공공시설 종

합관리계획」은 전체 5장 및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음.

- 도쿄도 고오토 구의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은 2017년부터 2029년까지의 13년간

을 대응 기간으로 함.

 도쿄도 고오토 구의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은 오사카 부의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과 

동일하게 공공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도로, 교량, 공원 등의 인프라 자산도 계획의 대상으

로 하고 있음.

분류 시설유형 대상시설 예시

공공건축물

시민문화계 시설
남여공동참가추진센터, 지구집회소, 문화센터, 고오토공회당, 

구민회관 등

사회교육계 시설 자료관, 도서관 등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구민체육관, 운동장, 야구장 등

산업계 시설 소비자센터, 산업회관, 상공정보센터

학교교육계 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교외학원 등

양육지원시설 아이돌봄지원센터, 보육원, 유치원, 아동관, 아이클럽 등

보건・복지시설 특별보호노인홈, 복지회관, 장애자지원시설, 보건소, 보건상담소 등

행정계 시설 관사, 출장소 등

기타 기타

인프라

도로 구도, 구유통로, 준용도로

교량 구교량, 육교

공원 공원

기타 공중화장실, 구민농원, 자동차주차장 등

자료 : 東京都江東区(2017)

<표 Ⅳ-3> 도쿄도 고오토 구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 기본 방침

 도쿄도 고오토 구의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에서는 인구 추이에 대해서 2029년까지 예

측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오사카 부의 예측과는 상황이 다름.

- 2015년 49.8만 명인 도쿄도 고오토 구의 인구는 2019년에는 5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9년에는 58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함.

- 65세 인구는 2014년에는 20.6%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9년에는 21.6%로 증가하

고, 이후 2024년에는 20.8%, 2029년에는 20.2%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15) 고오토 구(江東区)는 도쿄도를 구성하는 23구 가운데 하나로 도쿄도의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면적은 

40.16㎢이며, 2020년 1월 1일 기준 인구는 51.9만 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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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인구에 대해서도 2014년에는 66.9%에서 2019년에는 65.5%로 감소하지만, 이

후 반전하여 2024년에는 66.3%, 2029년에는 67.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도쿄도 고오토 구의 일반회계 예산은 2007년 1323억 엔 규모였으나, 2017년에는 

1,996억 엔 규모로 약 50%가 증가함.

- 예산은 앞으로도 인구 증가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함.

 도쿄도 고오토 구는 앞으로 30년간의 개수・개축비용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30년간

의 개수・개축비용은 약 4,740억 엔이며, 연평균 약 158억 엔으로 산출됨.

- 공공건축물의 30년간 개수・개축비용은 약 3,990억 엔이 소요되며, 연평균 약 133

억 엔으로 산출됨.

- 인프라의 30년간 개수・개축비용은 도로가 약 300억 엔, 교량이 약 280억 엔, 공원

이 약 110억 엔 및 기타 약 60억 엔으로 합계 약 750억 엔이며, 연 평균 약 25억 

엔 규모로 산출됨.

<그림Ⅳ-8> 도쿄도 고오토 구 연도별 개수・개축비용 추계

자료 : 東京都江東区(2017)

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① 인프라 자산, ② 새로이 정비하는 공공건축물, ③기존 

시서의 개수・개축의 3가지로 나누어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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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대해서는 매년, 노후화하는 노선 등 또한 공원 및 놀이터에 대해서는 매년 2개

소(합계 4개소)의 노후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적절하게 개수할 예정임. 교량에 대해서는 

「고오토 구 교량장수명화 수선계획(2015년 3월 개정)」을 수립하여, 앞으로도 당초 계

획에 기초하여 정기적인 점검・예방수선 등을 통해 장수명화를 꾀할 예정임.

- 남부지역 등의 개발 등에 따른 고령자 시설・양육에 관련한 시설 등의 정비에 대해서

는 그 수요와 필요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장래 인구동향과 예상되는 행정수요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적정배치와 규모를 설정하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 가능성에 대해서

도 검토할 예정임. 또한 검토・정비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주민 설문 및 워크샵을 활

용하여 구민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기존의 공공건축물의 수선・개축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방침에 기초하여 계획적인 수

선을 진행함으로써 50~65년 이상의 장수명화를 목표로 함. 단 단순하게 개수・개축

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폐지, 축소, 대체시설에의 전환, 다른 시설과의 통합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공공 건축물의 개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함.

4. 개별시설계획 – Level 3

 2013년 11월에 국가의 인프라 노후화대책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에서 「인프라 장수

명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각 시설을 소관하는 자가 인프라 장수명화계획(행동계획), 

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개별시설 별의 장수명화계획(개별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점검 등을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2014년 4월 총무성으로부터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 수립의 방침」이 발표되

어, 지자체들은 공공시설의 현황과 종합적, 계획적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

하는 계획 수립이 요구됨. 이러한 내용에 따라 전국 47개 도도부현, 20개 지정도시, 

1,721개 시정촌에서는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수립된 종합관리계획(행동계획)의 아래에 관리자들은 개별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개별시설 별의 장수명화계획(개별시설계획)에서는 각 개별시설 별 언제 어떠한 대응

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관리자는 이에 따른 예산

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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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1 - 오사카 시16) 공동구 개별시설계획

 오사카 시 건설국은 개별 시설마다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시설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2020년 기준 현재 교량, 포장, 지하도, 종단보도교(육교), 공동구, 대형표식, 자전거 

주차장, 도로조명등, 하천관리시설, 공원시설, 하수도시설의 11종 시설에 대해 수립됨.

 오사카 시는 이외에도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계속적으로 개별시설계

획을 수립할 예정임.

번호 개별시설계획 수립 및 개정

1 교량유지관리계획(개별시설계획) 2020년3월

2 포장유지관리계획(개별시설계획) 2019년3월

3 지하도유지관리계획(개별시설계획) 2017년2월

4 종단보도교유지관리계획(개별시설계획) 2017년2월

5 공동구유지관리계획(개별시설계획) 2017년2월

6 대형표식유지관리계획(개별시설계획) 2017년2월

7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계획(개별시설계획) 2017년2월

8 도로조명등 유지관리계획(개별시설계획) 2017년2월

9 하천관리시설유지관리계획(개별시설계획) 2017년2월

10 공원시설유지관리계획(개별시설계획) 2017년2월

11 하수도시설관리계획(개별시설계획) 2017년2월

자료 : 大阪市(2019)

<표 Ⅳ-4> 오사카 시 개별시설계획 수립 현황 (2020.3 시점)

 오사카 시에서는 오사카 시 건설국이 관리하는 공동구를 대상으로 2016년 3월에 「공동

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장수명화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유지관리・갱신

비의 억제와 평준화를 꾀하고 있음. 「공동구 유지관리계획」은 2017년 2월에 개정됨. 

「오사카 시 공동구 유지관리계획」은 제5장, 10페이지로 구성되어 작성에 부담이 없음.

- 「오사카 시 공동구 유지관리계획」 제1장에서는 이 계획의 위치를 1페이지로 제시함.

- 「오사카 시 공동구 유지관리계획」 제2장은 이 계획의 대상인 공동구에 대하여 2페이

지로 기술하고 있으며, 공동구의 역할과 특징, 그리고 오사카 시의 공동구 현황을 다

루고 있음.

- 「오사카 시 공동구 유지관리계획」 제3장은 예방보전에 의한 유지관리로의 전환에 대

한 개념을 1페이지로 기술하고 있음.

16) 오사카 시(大阪市)는 오사카 부의 중앙에 위치한 시로 오사카 부의 부청소재지이며, 정령지정도시(광역시)

임. 면적은 225.21㎢이며, 2020년 1월 1일 기준 인구는 274만 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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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 시 공동구 유지관리계획」 제4장은 유지관리계획의 내용을 3페이지로 기술함.

 계획기간은 2015년도부터 2024년까지의 10년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

지 오사카 시가 실시한 상세점검・건전성 진단 결과에 따르면 시설의 폐쇄로 이어지는 막

대한 손상은 없으나, 67%가 평가등급 Ⅱ, 33%가 평가등급 Ⅲ으로 판단되어, 모든 공동

구에서 노후화 대책이 필요한 손상이 발견됨.

 대책내용으로는 정기점검은 근접목시를 원칙으로 5년에 1회 빈도로 실시하며, 평가등급 

Ⅰ(건전), Ⅱ(예방보전단계), Ⅲ(조기조치단계), Ⅳ(긴급조치단계)의 4단계로 평가함. 판정

등급 Ⅱ부터 Ⅳ까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함.

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10년 간의 사업비 총액은 약 4

억 엔으로 함. 사업비에는 공익사업자의 분담금도 포함됨.

- 「오사카 시 공동구 유지관리계획」 제5장에서는 유지보수 사이클의 구조에 대해서 2

페이지로 기술하고 있음.

- 「오사카 시 공동구 유지관리계획」 제5장에서는 유지보수 사이클의 구조에 대해서 2

페이지로 기술하고 있음.

<그림Ⅳ-9> 오사카 시 공동구 사업계획

자료 : 大阪市建設局(2017)

2) 사례2 - 후쿠오카 현 오고리 시17) 개별시설계획

 후쿠오카 현에 위치한 오고리 시에서는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2013.11)과 「오고

리 시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小郡市 2017)에 기초하여, 2018년 4월 「오고리 시 개

별시설계획」을 수립함. 「오고리 시청 개별시설계획」은 인프라(도로, 교량, 하수도) 편과 

건축물 편으로 나뉘어 있음.

-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시설은 공공시설(건축물) 가운데 바닥 면적이 

17) 오고리 시(小郡市)는 후쿠오카 현 중앙부에 위치하는 시이며, 후쿠오카 도시권에 속하고 있음. 면적은 45.51

㎢이며, 2020년 1월 1일 기준 인구는 58,508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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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를 초과하는 43개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함. 단 장수명화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영주택이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 등의 시설은 제외함.

- 인프라 현황과 노후화 등급·수선계획과 10년간 예산을 기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예를 들어 표 Ⅳ-10의 2번에 위치하고 있는 오고리 시청사는 1962년도에 건설된 노후화

도 C등급의 RC조 건물임. 이 건물의 유지관리에는 2019년 4,400만 엔, 2020년 100만 

엔, 2021년에 200만 엔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음.

<그림Ⅳ-10> 오고리 시 건축물 개별시설계획

자료 : 小郡市(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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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 2012년 12월에 발생한 사사고 터널 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노후 인프라 대응의 시

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즉시 인프라 대응 체계를 구축함. 일본의 인프라 대응 

체계는 수평적으로 중앙부처의 인프라와 지자체의 인프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수직적으로는 국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개별시설의 3단 구조로 구분하고 있음.

- 최상단(Level 1)의 국가 레벨에서는 국가가 통일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노후 인프

라를 대응하기 위한 장기 방향성을 제시하고, Level 2와 Level 3에서 어떠한 형태와 

내용을 담아야 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이를 기본계획이라고 함. 지자체

를 총괄하는 총무성에서는 Level 1의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가 행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발표함.

 총무성의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 수립 지침은 ① 종합관리계획에 기재해야만 하는 사항과, 

②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운데 단(Level 2)의 지자체 레벨에서는 도도부현 시구정촌의 모든 지자체가 앞서 

작성된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자 및 관리자로서의 계획기관과 대상 시설의 현

황과 과제, 중장기적인 비용 검토 등을 정리하며, 이를 행동계획이라고 함.

- 아래 단(Level 3)의 각 인프라 관리자 레벨에서는 Level 2에서 작성된 5년간의 행동

계획에 따라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시설에 대한 계획기간, 대책 우선순위 및 

상태, 대책 실시시기,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개별시설계획이라고 함.

 총무성의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 수립 지침은 ① 종합관리계획에 기재해야만 하는 사항

과, ②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종합관리계획에 기재해야만 하는 사항은 크게 Ⓐ 공공시설의 현황 및 미래 예측과 Ⓑ

공공시설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검토 결과를 종합관리계획에 기재하게 되어 있음.

-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으로는 Ⓐ 행정 서비스 수준의 검토, Ⓑ 공공

시설의 실태파악 및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재검토, Ⓒ 회의나 주민과의 정보공유 등, 

Ⓓ 수치목표의 설정, Ⓔ PPP/PFI 활용에 대해, Ⓕ 시구정촌을 넘은 광역적인 검토에 

대해, Ⓖ 합병 지자체의 대처에 대해의 7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7가지 유의사항은 다

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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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2013년 11월에 발표된 기본계획과, 2014년 4월에 발표된 총무성

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기초하여,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다양한 인프라의 유지관

리・갱신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처 방향성을 밝히는 계획으로서 「공

공시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함.

- 2019년 3월 31일 기준 전국 47개 도도부현 및 20개 지정도시에서 「공공시설 종합관

리계획」의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전국 1,721개의 시구정촌 가운데 1718개(약 

99.8%)의 시구정촌에서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이 완료되었음.

- 종합관리계획에 기재해야만 하는 사항은 크게 Ⓐ 공공시설의 현황 및 미래 예측과 Ⓑ

공공시설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검토 결과를 종합관리계획에 기재하게 되어 있음.

 2013년 11월에 국가의 인프라 노후화대책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에서 「인프라 장수

명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각 시설을 소관하는 자가 인프라 장수명화계획(행동계획), 

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개별시설 별의 장수명화계획(개별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점검 등을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개별시설 별의 장수명화계획(개별시설계획)에서는 각 개별시설 별 언제 어떠한 대응

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관리자는 이에 따른 예산

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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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1) 일본 인프라의 현황

 일본의 공공인프라는 1955년부터 1970년까지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정비되었음. 그 결

과, 1964년 도쿄 올림픽 이후에 건설된 수도고속 1호선 등 고도경제성장기 이후에 건설

된 대량의 인프라가 동시에 노후화 문제를 가지고 있음. 또한 앞으로 20년간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는 시설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일본의 공공공사 유지보수 시장은 약 4~5조 엔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공공공사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 15%에서 2018년 40%까지 증가하여,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임.

 일본에서도 2000년대 후반까지는 공공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신설공사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신설공사가 중심이 되어 왔음. 

- 2012년에 발생한 사사고 터널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성과 지자체는 노후 인프라 문

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함.

 일본에서 공공인프라의 유지보수 업무는 인프라의 점검업무와 인프라의 보수・수선 공

사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 인프라의 점검업무는 위탁업무로 취급되며, 별도의 업역은 존재하지 않으나, 개인이 

소유한 자격을 기준으로 발주하고 있음. 인프라의 점검업무와 관련된 국가 자격기준

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국토교통성은 인프라 점검업무에서 민간자격을 도입할 수 있도

록 대응하고 있음. 

- 인프라의 보수・수선공사는 건설공사로 취급되며, 별도의 업역이 아닌 신설공사와 동

일한 건설업 허가로 수행됨. 보수・수선공사가 별도의 건설업 허가로 존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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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각 지자체의 경쟁참가자격등록 시의 분류 항목에 보수・수선공사와 관련된 

업종이 존재하거나 없는 경우 신설공사의 업종을 차용하며, 여기에 등록된 업체들이 

보수・수선공사를 수주할 수 있음.

2) 중앙정부의 대응체계

 2012년 12월에 발생한 사사고 터널 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노후 인프라 대응의 시

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즉시 인프라 대응 체계를 구축함. 일본의 인프라 대응 

체계는 수평적으로 중앙부처의 인프라와 지자체의 인프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수직적으로는 국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개별시설의 3단 구조로 구분하고 있음.

- 최상단(Level 1)의 국가 레벨에서는 국가가 통일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노후 인프

라를 대응하기 위한 장기 방향성을 제시하고, Level 2와 Level 3에서 어떠한 형태와 

내용을 담아야 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이를 기본계획이라고 함.

- 가운데 단(Level 2)의 중앙부처 레벨에서는 앞서 작성된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

관자 및 관리자로서의 계획기관과 대상 시설의 현황과 과제, 중장기적인 비용 검토 

등을 정리하며, 이를 행동계획이라고 함.

- 아래 단(Level 3)의 각 인프라 관리자 레벨에서는 Level 2에서 작성된 5년간의 행동

계획에 따라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시설에 대한 계획기간, 대책 우선순위 및 

상태, 대책 실시시기,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개별시설계획이라고 함.

 관계부처 연락회의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11월 29일 내각관방은 정부 전체 

관점에서 장래에 달성해야 하는 전략적인 유지관리, 갱신의 목표를 명시하고, 소관부처

의 행동계획과 관리주체의 개별시설 관리계획 기재사항을 제시한 기본계획을 발표함.

- 기본계획 제2장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는 미래상에 대하여 ① 안전하고 강인한 인프라 

시스템의 구축, ② 종합적・일체적인 인프라 매니지먼트의 실현, ③ 유지관리 산업에 

의한 인프라 비즈니스의 경쟁력 강화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기본계획 제3장에서는 기본 방향성으로서 ① 인프라 기능의 확실하고 효율적인 확보, 

② 유지관리산업의 육성, ③ 다양한 정책・주체와의 연계를 제시하고 있음.

- 기본계획 제4장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하위 계획(행동계획, 개별시설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기본계획 제8장에서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 대책의 로드맵을 제시하여 정부

의 대응 타이밍과 과제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부처가 통일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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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중앙부처는 2013년 11월에 발표된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2016년까지 3년간 각 부처

(13개)가 관리・소관하는 다양한 인프라의 유지관리・갱신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

한 중장기적 대처 방향성을 밝히는 계획으로서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을 수

립함.

- 13개 부처 외에도 부처 산하의 1,954개에 달하는 소관 법인에서도 각기 인프라 장수

명화계획(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여기에는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을 비롯

하여 민간사업자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도까지 수립을 완료함.

 국가가 작성한 기본계획(Level 1)과 각 중앙부처가 작성한 행동계획(Level 2)에 기초하

여 중앙정부 인프라를 관리하는 조직(기관)에서는 각각의 인프라를 관리하는 개별시설계

획(Level 3)을 수립함.

- 개별시설계획은 국토교통성 산하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프라를 소관하는 중앙부

처의 산하조직(기관)들이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프라에 대해 작성하는 구조임.

- 개별시설계획에는 관리하고 있는 인프라의 현황과 관리 방법, 계획기간, 대책 내용과 

실시시기, 대책비용이 포함됨.

3) 지방정부의 대응체계

 총무성의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 수립 지침은 ① 종합관리계획에 기재해야만 하는 사항

과, ②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종합관리계획에 기재해야만 하는 사항은 크게 Ⓐ 공공시설의 현황 및 미래 예측과 Ⓑ

공공시설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검토 결과를 종합관리계획에 기재하게 되어 있음.

-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으로는 Ⓐ 행정 서비스 수준의 검토, Ⓑ 공공

시설의 실태파악 및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재검토, Ⓒ 회의나 주민과의 정보공유 등, 

Ⓓ 수치목표의 설정, Ⓔ PPP/PFI 활용에 대해, Ⓕ 시구정촌을 넘은 광역적인 검토에 

대해, Ⓖ 합병 지자체의 대처 등 7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2013년 11월에 발표된 기본계획과, 2014년 4월에 발표된 총무성

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기초하여,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다양한 인프라의 유지관

리・갱신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처 방향성을 밝히는 계획으로서 「공

공시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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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31일 기준 전국 47개 도도부현 및 20개 지정도시에서 「공공시설 종합관

리계획」의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전국 1,721개의 시구정촌 가운데 1,718개(약 

99.8%)의 시구정촌에서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이 완료되었음.

- 종합관리계획에 기재해야만 하는 사항은 크게 Ⓐ 공공시설의 현황 및 미래 예측과 Ⓑ

공공시설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검토 결과를 종합관리계획에 기재하게 되어 있음.

 2013년 11월에 국가의 인프라 노후화대책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에서 「인프라 장수

명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각 시설을 소관하는 자가 인프라 장수명화계획(행동계획), 

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개별시설 별의 장수명화계획(개별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점검 등을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개별시설 별의 장수명화계획(개별시설계획)에서는 각 개별시설 별 언제 어떠한 대응

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관리자는 이에 따른 예산

도 제시하고 있음.

2. 정책적 시사점

1) 노후 인프라 대응 체계의 거버넌스 정립

 인프라를 건설하는 행위는 국토교통부 등 건설 산업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담당하지만, 

완성된 인프라는 다양한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 부처들은 수평적이고 독

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광역지자체와 시군구 등 다양한 지자체에 있어서도 상호간에 독립적인 관

계에 있는 경우 이들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본에서는 노후 인프라를 대응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3단으로 구성하면서 우리나라

의 국무총리실에 해당하는 내각관방에서 국가 전체가 통일된 방향성을 가지기 위한 

계획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함.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부처들은 각자가 

자신들의 사정에 맞는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시 아래의 인프라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개별시설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지자체들

은 관리 창구를 총무성으로 일원화하여, 총무성이 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한 지침을 따

름으로써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음. 정책의 방향성은 위에서 아래로, 현황 및 유지보수

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래에서 위로의 전달되는 방향성을 구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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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를 내다본 계획 수립이 중요

 인프라는 국가의 기능을 뒷받침해주는 시설물로 50년, 100년을 넘는 장기간으로 이용된

다는 특징이 있음.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사용기간 동안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가는 것 

이외에도 인프라 사용을 둘러싼 환경을 계속해서 변하게 됨. 건설 당시에 최적의 인프라

라고 하더라도 50년, 100년이 경과하면 변화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

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음. 또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하지 않더라도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규모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음.

- 일본의 지자체가 관리하는 인프라에서는 이러한 변화 요인 가운데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규모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총무성의 지침에 따라 인프

라를 소관하는 소관자인 지자체와, 인프라의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는 해당 인

프라가 위치한 지역에서의 2~30년 뒤의 인구 변화를 먼저 예상하고 이에 맞는 계획

을 세우고 있음. 이는 과거에 버블시기에 이루어졌던 수요 대비 과대한 인프라 투자의 

결과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유지보수비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음.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19)에 따르면 2020년 5,178만 명인 우리나라의 인

구는 2040년에는 5,085만 명으로 감소하여, 93만 명(약 1.8%)이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됨. 그러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2020년 15.7%에서 2040년 33.9%로 증가하게 되며, 생산가능인구(15~64

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의 인구의 수인 노년부양비를 살펴보면 2020년 

21.7에서 60.1로 증가하게 됨. 우리나라도 이러한 고령화 인구구조가 진행되면 예산 

집행에 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인구 구조에 맞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홍성호, 선임연구위원(hsh3824@ricon.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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